
장애인권법센터

2025. 12.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 사건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 사건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연  구  원 : 

본 연구는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의 “리걸임팩트 법제정 연구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i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방법 ············································································································5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0

Ⅱ.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1

1. 아동학대사건의 이해와 절차 ···········································································13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7

3. 개선방안 ··········································································································33

Ⅲ. 이혼재판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45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47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57

3. 개선방안 ··········································································································66

Ⅳ.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83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85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93

3. 개선방안 ········································································································97

목차



ii

Ⅴ. 소년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07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109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18

3. 개선방안 ·······································································································125

Ⅵ. 보론 : 미성년후견사건에서의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31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133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136

3. 개선방안 ·······································································································138

Ⅶ. 결론 및 향후과제 ··················································································143

∙ 참고문헌 ····································································································149

∙ 부    록 ···································································································153

부록 1.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155

부록 2.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167

부록 3. 보호관찰기간 중 준수사항의 예 ···························································168

부록 4. 미성년후견사무 보고서 양식 ·································································170

부록 5. 소년사건 집행상황 보고서 ····································································176

부록 6.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178

부록 7.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183

부록 8. 안원문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190

부록 9. 보고서에 대한 간담회 영상 큐알코드 ···················································297



iii

<표 1>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1 ·····························································17

<표 2>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 ·····························································18

<표 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21

<표 4> 보호조치 유형별 피해아동 상황 ··············································································24

<표 5> 법원별 가사 조사관 현황 ························································································61

<표 6> 영국의 아동 면접교섭센터 지원 서비스 ···································································71

<표 7>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감호위탁 보호시설 ······························································91

표 목차



iv

[그림 1]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개입] ···········································································14

[그림 2]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감독 ············································································16

[그림 3] 현재 이혼재판의 흐름도 ························································································57

[그림 4] 면접교섭센터 이용 절차 ························································································65

[그림 5]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흐름도 ··············································································85

[그림 6] 소년사건 절차 흐름도 ·························································································112

그림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방법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Ⅰ. 서론 

3

1. 연구의 배경

현재 법체계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피해 아동과 소년범으로 이분화하여 아동 자체에 

대한 분리와 보호조치를 분절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전반적인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아동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정과 보호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아동들은 원가정 보호원칙에 반하여 시설로 분리되거나 소년원에 격리되는 경우가 많아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상실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아동보호체계에서 

가장 전문적이면서 권한과 권위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 할 가정법원의 역할이 제대로 확립

되지 않아, 사후적 기록검토 및 결정에만 머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표는 현행 가정법원 제도의 아동에 대한 법적 개입 권한 및 

한계를 샅샅이 분석하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입법 제안을 수립하고 아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적 조치나 대안들을 제시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위한 통합적 

관점의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통합적 관점’이라 함은 ‘하나의 가정에 

대한 모든 사안을 한 법원에서 일괄처리한다’는 제도형 통합의 구호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다루는 각기 다른 아동 관련 절차(이혼, 가정폭력, 아동학대, 소년보호) 속에서 공통적으로 

작동해야 할 아동 중심의 원칙과 실무기준을 사건별 맥락에 맞게 재구성하는 규범적･
실무적 통합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증진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아동보호형 가정법원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아동은 다양한 삶의 문제로 인해 법원과 관계를 맺게 된다. 특정 소년범의 강력사건의 

경우 형사법원을 만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동이 가장 많이 접하는 법원은 가정법원

이다.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을 통해 부모의 이혼 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및 면접

교섭권의 결정 등을 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법을 통해서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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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아동의 보호를 위한 여러 명령과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은 위기상황의 

아동을 위한 미성년후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은 가정법원이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포괄적으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은 이혼 과정에서의 객체, 아동학대 또는 가정폭력의 피해자, 범죄의 가해자, 

후견인이 필요한 고립상태의 존재로 단순히 분류될 뿐이다. 한편 가정법원도 좀더 적극적

으로 아동보호 및 가정회복의 역할을 하고자 하여도1) 현행 법률은 그에 대한 한계가 명확

하고 사실상 주도적 역할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분절적인 법체계의 문제는 수차례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드러났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통합가정법원2)의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통합형 법원 제도는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아동과 가족 관련 사건을 일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와 운영 방식은 미국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3). 따라서, 아동을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정법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검토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가정법원을 

중심으로 하여 절차 안의 아동 인권 신장을 위한 개선점 마련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가정법원이 다루는 개별 절차의 목적과 특징을 존중하면서도,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이 모든 사건유형에 보다 더 잘 투영되도록 하는 실무･법제의 연결조직을 

설계하고자 함이다. 특히, 실제 구체적인 입법안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하며, 개정이 필요한 

1) 관련 연구로,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법원행정처, 안문희(2019), 미국 통합가정법원

(Unified Family Court)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안문희(201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등
2) 주로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통합가정법원”이란,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이 급증하고, 여러 문제가 

중첩적으로 나타나는 가족(이른바 ‘단골손님’) 이 늘어나면서 심판대상을 ‘개별 법률문제’가 아닌 

‘가족 그 자체’로 보고 모든 가정문제에 대하여 한 재판부에 포괄적인 관할권을 부여한 법원을 

말한다[‘한 가족에 한명의 판사’(one family, one judge)].
3) 2022년에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발표된 “통합가정법원”의 모델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한편 아동학대, 가정폭력, 연인폭력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의미하였다. 통합가정법원 신설…‘가사전문 조사관 확충’필수적(2022.

7. 7.),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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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법률별로 유기적 연결 및 법체계정합성을 고려하여 제시되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개정 제언을 마련한다. 

첫째, 아동의 의견을 법원 절차에 반영할 수 있도록 아동의 의견 제출 권한을 의무화. 아동 자신이 겪는 
상황과 문제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 제시. 

둘째, 통합가정법원 제도 도입의 한계를 인식하는 전제에서, 현행 법체계 안에서 통합형 가정법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법의 얼개를 마련. 이를 통해 아동 및 가족 관련 사건을 신속하고 깊은 조사를 바탕으로 
단일 법원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셋째, 법률 개정 시 아동복지법, 가사소송법, 아동학대처벌법 등의 관련 법령을 조정하여 아동 보호에 대한 
일관된 법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아동을 단순한 피해자나 객체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에 따라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아동 중심의 통합적 관점에서 가정법원의 실무 개선과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정성적‧정량적 연구기법을 병행하였으며, 국내외 제도 

비교, 사례 분석, 판례 검토, 현장 전문가 심층 면담, 실증적 데이터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아동 보호에 대한 실질적 가정법원의 법적 개입 기준과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문헌연구

(1) 선행연구 검토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와 문제해결법원으로서의 역할 재고 측면의 연구로서, 

안문희(2019)는, 미국 통합가정법원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가족법 사건 해결을 위한 

팀(team)제 운용, 법원의 후견복지서비스 제공, 외부기관을 통한 포괄적 서비스 제공 및 

연계 등의 도입을 제하였고,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통합가정법원의 정책 방향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개시를 활성화 하고,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에 학대 피해자에게 개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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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조항을 넣도록 하며, 법원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조의 보호위탁기관을 직접 지정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한편, 권재문(2012)는 미국의 통합가정법원과 같이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현실과 삼권분립 원칙, 적법절차 원칙과의 

긴장관계 등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며, 가정법원 기능의 지나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되, 외부의 별도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은, 최근에 들어 전통적인 법적용 방식으로는 

가족들이 직면하는 문제(소년비행, 학대, 가정폭력 등)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선진국

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제해결법원 또는 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선진국의 경우 법원이 ‘국친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재판절차에 편입

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다양한 국가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법원의 

복지적 기능의 확대는 지역간 법률서비스 질에서 큰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 강화를 지원하는 전담지원기구를 개별 가정법원으로

부터 독립하여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2021)는, 가정법원의 후견감독 

업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감독업무를 법원 외의 외부기관에 

이관 또는 위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은,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기관 연계가 주요하다고 보고, 외부

기관 연계와 연계 담당자 운영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여, 외부

기관 대상으로 한 연수, 교육 평가의 표준화, 가정법원 외부기관 협의체 설립을 통한 서비스 

인증평가 등의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김상용(2008)은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로서 위기에 처한 가족문제를 해결

하고, 가족의 재구성을 돕는 데 있다고 하면서,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가정법원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한편으로, 아동이 대상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독일 아동청이 아동의 

복리를 촉진하고 자녀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항상 개입하여 활동한다는 점에서 이상적

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상용(2013)}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강화에 있어 주요역할을 하는 가사조사관에 대한 연구로서, 

안문희(2018)는,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에 있어 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 체계의 개선, 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 단독배치 금지, 조사보고서에 대한 피드백 활용, 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방안 등을 제안하고, 가정법원 조사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조사관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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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실시되는 신규 연수 및 임용 후 연수의 확대 및 강화를 통하여 소년사건조사관, 가정

보호사건조사관, 아동보호사건조사관의 전문화를 제안하였다.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은, 한국형 가정법원 조사관 모델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통하여, 가사

사건에서 고갈등 사건 등 사법적 관여 에너지가 집중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가정법원 

조사관이 관여하는 서비스 양과 질이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가정보호사건 

및 아동보호사건의 증가 추세를 예상하였다. 이혼과 이혼 가정의 문제, 성년후견 관련 

노인문제, 소년비행 문제, 가정폭력, 아동학대 문제 등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질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관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하였고, 조사관에 있어 미성년 자녀의 부모와 자녀에 대한 교육과 의견 청취 등 아동의 

복리와 권리 보장을 위한 직무를 추가 또는 강화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각 보호사건 별로 가정법원의 역할에 있어,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2017)은, 촉법

소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건 초기 단계에서 촉법소년의 재범

위험성, 사건 경중을 고려하여 개선가능성이 큰 촉법소년을 조기에 절차에서 해방시키고, 

소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촉법소년에 대하여는 보다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등 효율화 

절차를 마련하고, 사건 초기에 법원과 경찰의 협력관계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중앙

대학교 산학협력단(2018)은, 2017. 3. 입법예고 되었던 가사소송법 개정안 내용중 절차

보조인에 대한 운영방안에 있어, ‘절차보조인’은 미성년 자녀의 입장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능력이 출중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발하고 업무수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허민숙(2020)은, 가정폭력을 

사유로 하는 이혼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녀의 복리’ 판단에 

가정폭력을 명시하고,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대상자에 가정폭력 피해자를 제외하고, 가사

조사관에 의한 가사조사시 부부 대면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부상담 명령을 원칙적

으로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방법

아동보호형 가정법원과 관련된 기존 법령과 선행연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 과정

에서는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다수의 법령, 판례와 결정문, 정책 문서, 학술 논문, 사례 

연구, 보고서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아동과 

가족을 보호하는 현행 법체계의 장단점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법원의 접근 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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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이론적 배경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게 구축된 이론적 기틀은 후속 연구의 방향성과 

심화 분석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 비교법적 연구

본 연구는 국내 가정법원의 아동 관련 실무를 보다 아동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해외 주요 국가의 관련 법제 및 실무 운영 사례를 비교･검토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다.

주요 분석 대상국으로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미국 일부 

주에서 운영 중인 ‘One Family, One Judge’ 원칙에 따른 통합형 가정법원 사례를 중심

으로, 아동복지, 가정폭력, 소년사건 등 다양한 아동 관련 사안들을 법원이 어떻게 통합적

으로 다루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은 특정 제도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가에서 어떻게 아동 중심의 사법처리를 실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중 우리나라의 

실무 개선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각국의 법령, 정책보고서, 관련 판례 및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실시하였고, 통합형 가정법원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적 특성과 운영상의 기준을 

정리하였다. 해외 제도는 전체적으로 이식하기보다는, 아동의 권리 보장, 절차 참여 확대, 

다학제적 접근 등 우리 법체계 안에서도 적용 가능한 요소를 선별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다. 실증연구

본 연구는 국내 가정법원의 아동 관련 사건 처리 실무를 보다 아동 중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량적 데이터 분석과 정성적 전문가 면담을 병행하는 

실증적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1) 아동 관련 사건 데이터 분석

먼저, 아동이 법원을 접하게 되는 다양한 사건 유형 (이혼 및 친권･양육권 다툼, 면접

교섭, 아동학대, 가정폭력,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현행 법체계와 실무 



Ⅰ. 서론 

9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의 사건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주요 자료는 법원행정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국가통계포털

(KOSIS) 등의 공공기관 및 관련 사회복지기관에서 수집된 통계와 사건 분석 자료를 바탕

으로 하였으며, 판례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주요 판례와 결정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아동이 법적 절차에 참여하게 되는 구체적 경로와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정법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아동 중심 실무 구축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의 방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2) 전문가 심층 면담

정량적 분석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맥락과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실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대상은 아동 사건의 

판단과 조사, 변론,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온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 현직 법원 부장판사 1인: 장기간 가정법원에서 부장판사로서 아동 사건을 다뤄온 

경험을 토대로, 재판부의 결정 과정과 제도적 제약에 대한 실제적인 견해를 제공함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로펌 파트너 변호사 1인: 판사에서 변호사로 전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당사자의 시각과 제도의 현실 간 간극을 지적함

∙ 경력 15년 이상 가사조사관 2인: 고위기 가족의 실태와 아동의 심리･정서적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의 조사 실무와 제도적 한계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제공함

∙ 경력 10년 이상 가사조사관 1인: 다양한 가족 유형과 사건 유형을 다룬 경험을 

토대로, 아동의 의견 청취 및 평가 과정에서의 절차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함

∙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1인: 소년 보호 및 형사 사건을 통해 드러나는 아동의 권리 

사각지대 문제를 중심으로, 법원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제안함

각 면담은 사전 질문지와 인터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전문가의 실무 

경험, 제도 운영상의 문제, 개선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

졌다. 면담은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보다 자유롭고 솔직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실명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다만, 연구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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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모든 면담 내용은 녹취 후 전사 과정을 거쳤으며, 연구진이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고 주제별로 분류･정리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다.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이 연구를 통해 아동보호형 가정법원의 법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통합적 법제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법령 개정안은 아동과 그 가족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통해 위기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온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결과는 아동 보호의 법적 및 

정책적 틀을 한층 발전시키는 도구가 될 것이다.

나. 활용방안 

연구 결과는 법제 개정에 대한 근거 자료로 정리하여 정책 입안자 및 입법 기관에 제안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연구에서 제시된 개정안은 입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채택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입법 모니터링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사법을 통한 아동 

보호의 실현을 앞당기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는 법원 실무자 및 사회복지 

전문가의 교육 자료로 제공되어, 아동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해 아동과 

가정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법적 틀 안에서 

위기 아동 보호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무엇보다 현재 이에 관심 많은 국회의원이나 입법연구자들이 많으나 구체적인 입법안까지 

제시하는 연구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인 바, 본 연구는 실제 법개정, 제도개선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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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사건의 이해와 절차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를 통하여 외부로 인지 된다. 가정 

내에서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아동이 직접 신고

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이라 한다)은 외부에서 아동을 잘 관찰할 수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의심상황에 대한 의무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을 적극적으로 발굴

하고 위험에 처한 피해아동에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비롯

하여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시/군/구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수사기관은 조사와 수사를 거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고, 수사기관은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학대 행위자를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게 된다.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때 가정법원에 이러한 피해아동에 대한 개입을 요청

하는 방법으로, 크게 ① 수사기관(검사)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친권 관련 청구 ② 지방

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친권 관련 청구, ③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피해아동

보호명령 청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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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4조제3항,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
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아동복지법>
제18조(친권상실 선고의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는 아동의 친권자가 그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이나 아동학대,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아동을 발견한 경우 그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
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한편, (가정)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개입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도 있는데,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서는 이러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4).

[그림 1]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개입]

4) 가정법원의 직권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는 불고불리(不告不理)의 원칙의 예외로서,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시도로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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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학대 사건을 인지하여 개입을 결정한 (가정)법원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결정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민법>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제924조의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가정법원은 거소의 지정이나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5조(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는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법률
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다. 

제926조(실권 회복의 선고) 가정법원은 제924조, 제924조의2 또는 제925조에 따른 선고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본인,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실권(失權)의 회복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의 결정 이후에도 (가정)법원은 피해아동에 대한 해당 조치가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감독을 한다. 이러한 피해아동에 

대한 집행상황의 확인은 법원공무원, 가정법원조사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이러한 조사관 

등은 피해아동의 보호를 관할하는 시/군/구, 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거나, 상담 등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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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수탁기관 등에 피해아동의 보호 상황을 확인하거나, 피해자 변호사를 통하여 아동

학대 행위자의 처벌상황 등을 확인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제1항에 따른 집행담당자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상황보고서 또는 의견서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집행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으로 하여금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집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제51조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집행상황의 확인 후,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연장, 변경)을 결정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 ③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른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보호전문
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그림 2]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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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사건 인지 단계에서의 문제점

(1) 법원의 아동학대 사건 인지의 한계

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후견적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아동학대 사건 중 일부만이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편입된다.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아동학대사례 24,492건 

중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고소･고발등의 사건처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은 

10,961건(44.8%)였고, 수사가 진행된 것은 9,289건, 수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나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처분이 행해진 경우는 1,672건으로 나타났다5). 

<표 1>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1
(단위: 건, %)

고소･고발 등 수사진행 수사미진행･
처벌법 

조치완료
계

고소 고발
신고 등에 
따른 수사

수사기관 
인지수사

파악불가 소계

127 (1.2) 993 (9.1) 6,858 (62.6) 1,026 (9.4) 285 (2.6) 9,289 (84.7) 1,672 (15.3) 10,961 (100.0)

그리고 고소･고발을 통하여 처리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례는 310건, 법원 판결이 내려진 사례는 1,938건이고, 그 중 가정법원의 아동･
가정보호 사건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된 것은 1,271건이었다6).

5)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29쪽
6)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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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학대행위자 고소･고발 등 사건처리 결과 2
(단위: 건, %)

구분 건수(비율)

수사
기관

경찰수사

수사중 3,411 (31.1)

사건송치 1,595 (14.6)

파악불가 476 (4.3)

소계 5,482 (50.0)

검찰수사

수사중 425 (3.9)

불기소 396 (3.6)

기소 66 (0.6)

아동보호사건송치 298 (2.7)

가정보호사건송치 36 (0.3)

파악불가 53 (0.5)

소계 1,274 (11.6)

사법
기관

재판진행중

1심 진행중 167 (1.5)

항소심 진행중 24 (0.2)

상고심 진행중 6 (0.1)

파악불가 113 (1.0)

소계 310 (2.8)

판결

가정법원 보호처분(아동가정보호사건) 1,271 (11.6)

형사법원

형사처벌 192 (1.8)

무죄 36 (0.3)

공소기각 2 (0.0)

불처분결정 414 (3.8)

파악불가 23 (0.2)

소계 1,938 (17.7)

파악불가 1,957 (17.9)

합계 10,96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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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아동학대 사건 모두를 법원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정법원 차원에서 

후견적 역할을 강화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후견적 지원을 받지 못하여 방치되는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법원의 재판절차에 편입될 정도의 악화된 사건에 대해서만 

법원의 후견적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후견적 지원으로 상황이 개선될 수 있는 사례

들에 조기에 개입할 수 없어, 사회적으로 예방적 효과가 없고7)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법원이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제도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는 피해 

아동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자체장의 경우 아동학대 

신고접수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아동학대 신고가 되어 지자체에서 인지하고, 또 법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추가적인 판단이 

있어야만 비로소 가정법원이 개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들의 경우, 피해아동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면밀한 사법

심사를 통하여 법원이 방향을 결정하고 개입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 할 것이다. 

(2)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의 소극적 활용

가정법원은 이혼․가사․소년보호․가정보호 사건 등에 있어 그 결정을 위해 조사관을 통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이혼소송 중 자녀인 아동의 학대 

정황이 발견된다거나,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던 중 보호소년의 비행의 동기에 있어서 

부모의 학대가 확인된다거나, 배우자에 대한 가정폭력으로 가정보호사건을 진행하던 중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가 확인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있다면, 수사기관이나 시/군/구에 신고를 하고 일반적인 아동학대사건처리

절차를 밟아 다시 가정법원으로 오게 하는 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가정법원이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즉시 개입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호를 바로 명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이라 할 것이다. 

실제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당시 기초가 된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판사의 직권 

개시의 내용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중 가정법원에서 

이혼재판, 소년재판을 할 때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신속하게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7)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지원기구 설치 

및 바람직한 모델, 법원행정처, 5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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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언급되면서 이에 공감한 의원들에 의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8).

“이 각 사건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저는 약간 좀 중간 단계에서 법원 내에 저는 만약에 이제 

좀 구상을 좀 한다고 그러면은 법원 내에 이러한 여러 가지 중첩돼 있는 사건들이 발견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소년 사건을 하고 있는데 이 부모가 가정폭력 사건도 연결되어 있다든가 

또는 아동 보호 사건의 아동 피해자 보호명령이 들어왔는데 소년사건이랑 지금 이혼 사건이랑 

연결되어 있거나 이러면 좀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 현직 가사조사관 C

이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법문상으로 판사가 관련 민사, 형사, 가사재판 중 아

동에 대한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실제 피해아동보호명

령을 직권으로 개시한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보명령을 발동한 사례9)>

1. 엄마가 아빠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후 자신도 아동학대한 사례
엄마는 아빠가 11살짜리 딸을 때렸다고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아빠는 아동보호 사건 심리기일에 
‘엄마가 딸을 더 때리는데, 자신과 이혼하고 양육권을 빼앗아가기 위해 과장된 신고를 하였고, 고소 
취하 조건으로 협의이혼하고 양육권도 포기하였다.’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아빠의 이혼 후유증이 심각해 
상담위탁 처분을 하였고, 현재 보호자인 엄마에게는 자녀를 상담소에 데려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아이가 피해자인데 왜 상담소에 가야하냐며 항의하였지만, 판사는 “상담사에게 아이를 보여주고 문제가 
있다면 계속 상담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말해 엄마는 이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는 상담소 
출석을 거부하고 상담사의 출석 독려에 “귀찮게 하면 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사로부터 “아이가 엄마한테 심하게 맞아서 지금 경찰서에 있다고 한다. 어찌하면 좋겠냐?”
라는 아빠로 부터의 급한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고, 판사는 엄마가 ‘동버’사건(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 엄마를 소환하였습니다. 

2. 계부가 의붓딸을 성 학대 하였으나 친모가 방치한 사례 
계부가 중학생 의붓딸을 성 학대하여 현재 불구속 재판 중인데, 친모와 피해아동이 처벌불원서를 제출
하였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피해아동이 계부와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심리치료 
등 필요한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형사 합의부 부장판사로부터 전달받은 아동
보호사건 담당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고 바로 법원 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렸
습니다. 가사조사관을 총동원 하여 다른 조사사건은 뒤로 미루고 직접 피해아동 집으로 출장을 가 가족을 
만났는데, 피해아동은 계부를 용서해서 처벌 불원 한 것이 아니라 친모와 동생(친모와 계부 사이에서 
낳은) 생각에 그리 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였스니다. 친모는 ‘계부가 구속되면 우리 가족은 누가 먹여 
살리냐? 조용히 살고 있는 집에 왜 분란을 일으키냐?’고 항의 하였습니다. 조사관들은 친모에게 ‘그 
태도는 아이 엄마가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다.’라고 충고하고 피해아동의 심리 치료를 권유
하였습니다. 

8) 김상용(2018),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친권법의 개정, 중앙법학, 20집 제3호, 

89-90쪽
9)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를 정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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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는 피해아동을 보호의 공백 없이 신속하게 보호

할 수 있고, 법원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건을 바탕으로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전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개입하여 실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 개시한 경우는 

2024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10)

<표 3>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 현황

청구인
인용
건수

기각
건수

총 
건수

임시
보호
결정

임시
보호
기각

인용 세부 내용

1호 2호 3호 4호 5호 5-2호 6호 7호 8호 9호
계

(중복
집계

아동
본인

7 0 7 4 3 2 4 6 0 0 0 0 0 0 0 12

(100.0) (0.0) (100.0) (57.1) (42.9) (16.7) (33.3) (50.0) (0.0) (0.0) (0.0) (0.0) (0.0) (0.0) (0.0) (100.0)

판사 
직권

3 0 3 2 1 0 2 2 2 1 0 2 0 0 0 9

(100.0) (0.0) (100.0) (66.7) (33.3) (0.0) (22.2) (22.2) (22.2) (11.1) (0.0) (22.2) (0.0) (0.0) (0.0) (100.0)

시･도
지사, 

시･군･
구청장

62 1 63 49 14 9 45 40 12 4 2 13 0 23 8 156

(98.4) (1.6) (100.0) (77.8) (22.2) (5.8) (28.8) (25.6) (7.7) (2.6) (1.3) (8.3) (0.0) (14.7) (5.1) (100.0)

변호사
5 0 5 4 1 3 5 4 0 0 0 0 0 0 0 12

(100.0) (0.0) (100.0) (80.0) (20.0) (25.0) (41.7) (33.3) (0.0) (0.0) (0.0) (0.0) (0.0) (0.0) (0.0) (100.0)

피해
아동의 
법정

대리인

16 1 17 11 6 8 15 14 1 0 0 1 0 1 0 40

(94.1) (5.9) (100.0) (64.7) (35.3) (20.0) (37.5) (35.0) (5.9) (0.0) (0.0) (5.9) (0.0) (5.9) (0.0) (100.0)

파악
불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계
93 2 95 70 25 22 71 66 15 5 2 16 0 24 8 229

(97.9) (2.1) (100.0) (73.7) (26.3) (9.6) (31.0) (28.8) (6.6) (2.2) (0.9) (7.0) (0.0) (10.5) (3.5) (100.0)

10)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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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아동학대 관련 조치 결정 단계에서의 문제점

(1)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에 따른 문제 : 행정처분과 판결의 병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적･복지적 쟁점이 상존하는 가운데, 

원가정 보호와 아동의 최상의 이익 고려라는 원칙에 따른 대응을 위해서는 아동과 그 

원가정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현행 법제도상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분절적이면서도 중첩적인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나의 법률과 통일된 절차, 특정한 책임 주체 하의 일관된 결정을 근거로 운용

되고 있지 아니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근거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이라 할 수 있는데, 양 법률은 각 업무주체로서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지자체장, 수사기관,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또는 중첩적으로 활용된다. 아동을 가정 외 분리보호 함에 

있어, 아동복지법은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처분으로서 제15조의 보호조치를, 아동학대

처벌법은 가정법원의 결정으로서 제47조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각 발할 수 있으며, 두 

조치는 중첩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기도 하며, 한 조치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조치가 각하

되기도 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의 당사자인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규율에 

있어서는 각 대응이 연계되지 아니하고 분절된다는 문제도 있다.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는, 응급조치 이후 임시조치를 거쳐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되며(아동학대처벌법, 동버사건),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절차로서 응급

조치 이후 일반적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동처사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제15조)를 통한 분리보호를 진행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아동의 보호

상태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한 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을 진행

하게 되므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개입 및 이를 통한 가정의 

통합적 개선도모에 한계가 발생하기도 한다.

아동학대사건이 인지되는 경우, 이를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에 대하여 대응업무의 결정

주체간 방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의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다르게 될 수 있어 일선의 혼란이 빚어지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는 상황에서,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이 불처분 

결정이 되거나, 별도로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였는데 아동의 분리보호가 



Ⅱ.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23

필요하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지자체 

장의 판단과 가정법원의 판단이 서로 상충되는 결론에 이른다. 

이러한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특수성은 아동보호적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 중첩적 보호를 

통한 보호 공백 누락 방지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지만, 과잉된 행정력의 사용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동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아동의 안전확보라는 미명하에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아동 인권 침해적 상황이 반복될 우려를 낳는다.

(2) 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등에 있어 개입의 한계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대하여 72시간 동안 제한적으로 분리하는 

“응급조치”와 법원의 조사와 재판을 거쳐 기간을 정하여 보호를 결정하는 “피해아동보호

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에서 법원의 개입은 

제한이다.

우선 응급조치의 경우,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판단으로 

아동을 72시간 동안 분리하는 조치로, 현장의 긴급한 판단을 존중하고 신속하게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응급조치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라도 법원에 보고하여 심사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응급조치 이후에 필요적으로 행하여지는 임시조치를 이러한 절차로 해석할 가능성도 있으나, 

이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로서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사법심사와는 결이 다르고, 실무적

으로도 임시조치의 경우 그 시급성을 이유로 하여 사무분담상 지방법원의 영장담당판사가 

이를 행하고 있어, 응급조치 이후의 아동의 분리조치에 지속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
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
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등으로부터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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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
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
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는 법원이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필요와 그 기간 등을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나, 2024년 한해를 기준으로, 피해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조치가 된 것은 2,292건에 이르는 데 반해, 피해아동보호명령 인용

건수는 3건 정도로 상당히 적다11). 

<표 4> 보호조치 유형별 피해아동 상황
(단위: 건, %)

피해아동 상황

원가정보호(보호체계 유지) 22.057 (90.1)

분리보호(보호체계 변경) 2.292 (9.4

기타 143 (0.6)

계 24.492 (100.0)

이는 실무상 아동의 분리에 있어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아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호조치가 선호되는 이유는 

보호조치 시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서와 같은 복잡한 서식을 요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 보호기간 연장 및 이행실태 보고 등의 절차도 요하지 아니하며, 피해아동이 보호되고 

있는 시설 관리도 지자체 내부의 담당자와 소통으로 간이하게 진행할 수 있는 등의 실무상의 

편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12).

11) 보건복지부(2024), 아동학대 주요통계 21, 28쪽 
12)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99쪽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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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계속 이제 저희 법원 내에서도 그런 얘기 똑같은 얘기 막 이렇게 애들이 어디 가 있는지 모르

겠는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의 부모로부터 분리할 때는 항상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계를 하나 법원에 아이를 

데리고 오려고 하면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힘들어서 그런지 그냥 그게 아예 두 두 이렇게 

행정 절차 사법 절차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사법 결정까지 오는 거는 좀 번거롭다 생각

하니까 그냥 행정부 내에 자체에서 그냥 다 하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너무 분리돼 가지고 서로 

힘든 것 같아요. 우리도 법원도 먼저 이제 피해자 보호 명령으로 아이를 어디 보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행 감독 같은 거 하려고 보면 또 장소가 이동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이동되어 있고 막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 현직 부장판사(가사

소년 전문법관)

이처럼 응급조치의 경우, 그 응급성 요건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라도 사법심사를 

거치는 절차가 누락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으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는 실무적으로 

이를 회피함으로써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 바, 가정법원의 개입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3) 아동에 대한 조치 결정에 있어 제한적 사법심사 

이상과 같이 가정법원에 의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 외에 실무적으로는 사법심사를 

거치지 아니하는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가 주로 활용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상 보호

조치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아동복지법 제15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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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을 발견할 경우, 그 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거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등의 아동을 보호･양육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보호조치”를 규정

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조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또는 아동위원에게 보호대상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도를 수행

하게 하는 것
2. ｢민법｣ 제77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정에서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

하는 것
3.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4.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5. 약물 및 알콜 중독, 정서･행동･발달 장애, 성폭력･아동학대 피해 등으로 특수한 치료나 요양 등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전문치료기관 또는 요양소에 입원 또는 입소시키는 것
6.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행정청인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보호조치를 통하여 아동학대 피해로부터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으로, 피해아동의 거주이전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친권자에게는 

자녀의 거소지정권을 제한하는바, 보호조치는 행정청이 대외적으로 행하는 행정작용

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피해아동의 입장에서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입장에서는 침익적 행정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제 규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청취, 처분의 이유제시)을 따라야 하며,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 대상이 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2015. 11. 2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368사건에서 재판부는, 

친권자인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인 B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에 대하여 “이 사건 보호처분은 원고의 아들인 B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시킴으로써 원고의 B에 대한 친권 등을 제한하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보호조치가 친권자의 

친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보호조치는 침익적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시에 행정처분의 종기가 정하여

지지 않는다. 이처럼 처분대상자에게 있어 행정처분 종기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박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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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일반적인 행정처분이라면 위법할 수 있는 요소를 상당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조 제5항에서 처분대상자인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자의 의사 존중 및 의견 청취의 절차를 

둠으로써 위법 논쟁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아동의 

보호조치에 있어서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이러한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조차 배제하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으로서의 보호조치의 불복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할 것이다.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는 비록 피해아동의 안전을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는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이고, 가정 내 아동학대의 

경우에 있어 아동학대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의 내용으로서 거소지정권을 제한하는 

조치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아동의 분리조치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사법의 심사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가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는 이러한 사법심사의 요청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9조 1. 참조당사국은 사법적 심사의 구속을 받는 관계당국이 적용가능한 법률 및 절차에 따라서 분리가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 하는 경우 외에는, 아동이 그의 의사에 반하여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아니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위의 결정은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 또는 유기의 경우나 부모의 
별거로 인하여 아동의 거소에 관한 결정이 내려져야 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할 수 있다

(4) 지자체와 가정법원의 판단이 상이할 경우 초래될 혼란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있어 원칙적 사법심사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를 함께 운용하는 이상, 두 제도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복지법 제15조의 보호조치 여부는 아동복지법 제12조의 아동

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하여 기존 보호조치에 있어 절차와 요건의 

미비를 보완하였으나,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복지상 보호조치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의 병존을 전제로 보호조치의 절차를 보다 강화한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각 법률에 따라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중첩 적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각 제도에 따른 판단주체의 의견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아동학대범죄를 근거로 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에 있어 각 

판단주체가 모두 같은 의견인 경우 중첩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없으므로, 이후에 청구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각하될 수 있다. 만약 동일한 아동학대범죄에 있어 아동의 분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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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있어 각 판단주체가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지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사법적인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에 대하여 행정소송법에 

따른 불복을 할 경우, 해당 재판과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가정법원 재판의 결과가 상이

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기존의 재판이 후행 재판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

겠지만, 완전히 다른 결론을 형식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은 현행법 내에서는 찾을 수 없다.

(5)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 자체의 한계 

현재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법원이 

내릴 수 있는 명령은 법규정에 따른 내용에 한정되므로 매우 제한적이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 결국 피해아동이 아닌 학대 행위자나 가족들의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강제력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규정된 명령의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강제력을 끌어낼 수 없고, 이에 학대피해아동에게 필요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아동 및 원가정에 대한 개입과 원가정 회복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을 강구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명령 

등이 보다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아동 보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사회적 보호라고 하는 웰빙과 세이프티의 

그 관계들이 특히 아동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이를 분리시키거나 아이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세이프티에 굉장히 강조를 두고 있지만 아이가 그 원가정에서 자라나거나 부모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 환경이라는 게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웰빙의 요소거든요. 그건 복지

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처분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리 시켜서 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세이프티만 강조되고 있는 거죠.” - 현직 가사조사관 C

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은 피해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아니므로 피해아동을 

위한 개입으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강제적인 규정은 결국 피해아동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 역시 법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명령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Ⅱ.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29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
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다. 아동학대 관련 조치 결정 이후 집행 감독 단계에서의 문제점

(1) 현행법상 아동의 가정복귀 절차의 문제 

1)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종료 후 가정복귀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명령시에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의 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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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명하고, 연장이 필요하다면 위 명령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에서 정한 신청권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을 통하여 6개월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① 제4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6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소의 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 단서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연장 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피해아동이 성년에 도달하는 때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에서 명한 기간이 종료하면 아동은 당연히 가정으로 

복귀되게 되므로,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해당 기간의 종기에 맞춰 피해아동과 원가정에 대한 교육･상담･지원 등을 통해서 원가정 

복귀의 준비를 해 두게 된다.

다만,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체계에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내용으로 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은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되고, 동시에 한 판사를 통하여 진행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에 대한 처분의 

종기와 피해아동의 가정 외 분리명령의 종기가 반드시 일치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행위자에 대한 “아동보호사건”과 피해아동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모두 판단한 판사가 행위자에 대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교육상담을 명하면서도, 

아동이 원가정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이러한 상담을 하는 방식으로 원가정이 

회복되는 방식을 지지하고 결정하였을 경우, 행위자에 대한 처분은 아직 유효하나, 피해

아동보호명령은 이미 종료하였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은 충분히 가능한 판단임에도, 

아동학대 대응 업무 일선에서는 행위자에 대한 가정법원의 처분 등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원가정 복귀를 위한 준비로서 가정복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기한의 연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실상 아동의 

가정복귀를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기한이 남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아동 보호명령 종료 후 임의대로 아동복지법상의 보호조치를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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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의 가정복귀는 피해아동에 대한 제한된 자유를 회복시키는 조치로서, 당사자의 

요청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더욱이 사법기관의 원가정 복귀 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를 연장하는 행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2) 법원의 집행감독의 한계

1)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53조 및 아동보호심판규칙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 개시에 따라 이후 가사조사관 등을 통하여 명령의 집행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나, 가사조사관의 부족과 연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한계 등으로 

인하여 그 한계점이 명확히 보이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지역적인 인프라 격차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뭐 사람도 많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만약 상담을 보내고 싶어요. 상담 기관이 

많아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방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어도 보낼 데가 없어요. 소년 보호 아동

보호 가정보호를 분류해서 보조인을 뽑는 데는 서울 가정밖에 없거든요. 지역은 소년 보호로 다 

뽑아서 소년 보호 보조인한테 사건을 다 주는 거죠.” - 현직 가사조사관 A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조사는 단순히 처분의 이행 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학대피해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판사는 집행조사를 통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원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후 처분을 종결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로서, 집행과정을 면밀하고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보호위탁 시설 지정에 대한 문제 

가정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분리보호 방식으로 가장 널리 활용

하는 것은 시설위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지정한 보호위탁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상 시군구에서 지정된 보호시설로의 위탁 처분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이에 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법원은 피해아동이 보호위탁 될 아동복지시설의 현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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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며 이러한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데, 이러한 보건복지부령은 아동복지시설의 구조 및 설비기준 만을 지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실제 해당 피해아동에게 적합한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선행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법원으로서는 처분의 연장, 변경 및 종료를 위해 피해아동의 보호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직접 보호시설을 통한 피해아동의 보호 상황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아울러 법원이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4호 

시설위탁처분 등을 한 경우 이와 같은 본처분에 따라 자동적으로 집행감독사건이 별건으로 

생성되어 집행감독절차가 개시되는데, 이를 통해 가사조사관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한다. 이러한 집행조사결과는 처분변경 및 종결의 필요성을 판단

하는 자료가 되고, 학대피해아동의 상황 및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개선되었다고 판단

되면 처분을 종결하고 피해아동을 원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된다.

아동보호심판규칙은 법원이 매년 12월 말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내의 아동

복지시설 중에서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등의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각 가정법원 관할 지역이 충분한 수탁기관의 풀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

이다.

“그런 기관 자체를 찾기가 힘들어요. 학대받은 아이라든지 그러니까 소년 재판 받는 애들도 대부분 

그런 학대 경험이 있는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다루기가 되게 쉽지 않아 가지고 되게 진짜 보통의 

그런 정말 의지 무슨 종교적 사명 같은 것을 갖지 않으면은 스스로 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거를 하려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 ...”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3) 조사관 인력과 전문성 확보의 어려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개시 필요성 파악을 비롯하여, 가정법원이 사건 개입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집행단계에서의 개입 유지 등을 판단함에 있어 가사조사관의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사조사관의 인력과 전문석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되게 여력이 안 되세요. 사실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거기 서울에 있던 사람이 혼자 가서 

거기 있으면 정말 기반 닦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 판사님 설득해야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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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 이런 거 조사 명령 내려주세요. 그러는 것도 있대요. 판사님도 새로 오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경우들이 지원 정말 지원 단위에서는 그런 

상황이어서...” – 현직 가사조사관 A

“그런 통합성을 조사관이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15년 이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신규 조사관이 그 비슷한 사건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어려워하더라고요. 가사 사건을 하다 

보면은 가사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구조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이해가. 그런데 아동보호 사건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게 좀 적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어떤 가치를 높이 봐야 되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생각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다 경험하려면 가사 소년 아동 보호 가정보호 또 잘 된다면 성년후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센터 경험까지 하게 되면 이게 보통 저희가 2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한 15년 12년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한 10년 이상의 그런 경험이 있는 조사관들이 모든 사건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 번 경험할 때마다 그 틀 안에서 고민하다가 그 한계를 느끼고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 현직 가사조사관 C

(3) 친권관련 명령의 실효성 확보의 어려움 

가정법원이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면서도,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에 대한 결정은 실무상 거의 활용하고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는, 

친권 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의 문제는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는데, 

긴급성이 요구되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경우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법률상 명확히 

친권상실 등의 요건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피해아동보호명령과 같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친권 관련 조치에 있어서는 친권에 대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아동에 대한 적절한 후견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3. 개선방안

가.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개시 활성화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는 이론적으로는 관련 민사, 형사, 가사재판 중 아동에 대한 학대 

상황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법원의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적 

개입, 아동이 포함된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단서로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의 직권 개시가 활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률이 매우 낮다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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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일선 판사들은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초기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를 

위한 논의들을 하여왔던 것으로 보이나13), 현재까지도 명확한 절차나 사무분담이 정해진 

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조사관의 배치와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뭔가 법원 내에 적어도 가정법원 내에서라면 가정법원 내에 무슨 협의체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좀 올리는 그래서 나는 내가 하는 거는 이게 피해 아동 명령을 해야 돼 

하고 글로 보내는 것까지는 난 부담스러워서 못해 이혼 판사가 도저히 나는 못하겠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그러면 적어도 그러면 거기 그 중간 단계로 협의체에다가 넘겨서 이 

협의체에서 뭔가 심사 내지는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안을 내셨던 적은 한 번 있었

어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원래 그 센 사건은 제일 문제가 되는 사건은 형사 이미 아동 학대를 했다 하더라도 보호 재판을 

안 오잖아요. 그런 하드한 사건은 그냥 형사 재판을 받는데 형사재판 과정에서 그걸 알 수 그러

니까 애들은 다 배제되어 있고 피고인만 보기 때문에 그런 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그때 예전에 그 쇠파이프 타고 내려온 인천에서 쇠파이프 타고 내려온 걔는 인천지방법원

에서 이제 그 기사가 막 되니까 그때 이제 인천 가정에 있던 문○○ 부장이 딱 그거를 직권 직권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한 첫 케이스인 것 같아요. 거의 직권으로 뭔가를 한다는 생각을 안 했었

는데 그 문○○ 부장이 딱 그때 직권에 의한 피해 피해자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해 

가지고, 걔를 계속 이렇게 추적을 했었거든요.”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그런 피해자 보호 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판사들도요. 

가정법원에서 그 사건을 한 사람들만 알지 가정법원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

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알려야 되고 그럼 직권으로 개시한다는 거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냥 가정법원에 조사관 중에 한 명을 그런 피해 

아동 아동 보호 명령 직권 개시를 담당하는 담당관 같은 거를 한 명 둬 가지고 그런 사건이 발생

하면은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해라. 그럼 이제 그 조사관이 좀 기초 작업을 조사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사건을 개시를 하면은 이제 배당이 되니까 그 조사관이 기초 조사를 해서 이렇게 사건화

하면은 좀 그래도 수월하지 않을까. 뭔가 연락만 하면 되니까 그 사람한테. - 현직 부장판사(가사

소년 전문법관)

직권 개시에 활성화 논의에서 짚어보아야 할 몇가지 쟁점이 있다. 첫 번째로 피해아동

보호명령 직권 개시에 따른 사무분담에 대한 논의다.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13) 대전가정법원(2016),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 제주지방법원(2018), 직권으로 

피해아동명령을 발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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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피해아동보호명령은 가정보호, 아동보호 등의 

전담 재판부만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이를 맡지 않은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무분담의 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시의 사무분담 논의>

1안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사례를 발견한 재판부가 피해아동보호명령재판을 맡은 재판부에게 그 사례를 알려
주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도록 독려하는 방법

2안
사무분담을 조정하여 모든 재판부에서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3안
판사의 사무분담만 조정하여 어느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을 이첩하여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

1안의 경우, 공식적인 절차라 보기 어렵고, 다른 재판부에 현재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주는” 행위에 있어,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 등에 있어 성폭력

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신원누설금지, 비밀엄수의무 등과 저촉할 가능성이 있다14) 할 

것인바 찬동하기 어렵다.

2안과 3안은 활용이 가능한 안으로서, 2안의 경우가 애초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를 아동학대처벌법에서 규정한 입법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 할 것이다15). 

한편, 가정법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사관 등의 인력을 활용하고 해당 재판부가 피해

14) 성폭력처벌법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
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대전가정법원(2016) 에서는, 2안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3안을 채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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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명령을 직권개시 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어떠한 재판부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는 있도록 하되, 사건 개시 후 가정법원으로 이를 이송하여 가정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을 

통한 조사와 가정법원 판사를 통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진다.

즉,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을 두어 해당 재판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고 하고, 직권 개시 후 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라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의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각 재판부는 

법원 내의 조사관을 활용하여 기초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누가 개시할 수 있느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 개시하여 보낸다 

라든지 개시하여 가정법원에 이송한다 라든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개시만 하고 개시하고 사건은 이송을 해야 되겠죠.”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한편, 가정법원 외의 타 재판부 재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요보아동이 발생하는 경우, 예를 들어 양육자의 변경이 있거나 형사재판시에 관련 아동

에게 보호자가 없는 것이 확인된 경우 등에 있어, 해당 재판부에서 조사를 하지 않고, 

곧장 가정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직권 개시 필요성을 파악하기 위한 통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함께 규정할 수 있겠다.

“양육자 변경이나 형사사건 재판 등에서 아동의 보호가 필요한 상태 요보호 아동이 발견된 경우

에는 가정법원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라던지 하는 규정을 형사소송

법에 두게되면 그 직책을 만들 것 같고 아니면 그런 방법 통보를 해서 가정법원에서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또한, 현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권자로서 경찰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사건으로 인하여 보호자의 구속 등이 있는 경우, 지자체의 아동학대전담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경찰에서 가정법원으로 곧장 피해

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촉구하는 취지의 통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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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제일 먼저 사건을 만났을 때 이 아이를 분리 조치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분명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그러니까 형사 사건 아동 

보호 사건으로 되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빠져 있는 경우도 형사 사건으로 곧바로 

구속되어 있으면은 피해 아동 보호 명령이 개시될 수 있도록 가정법원에 통보를 한다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개정법률안을 제안한다.

<형사소송법>

현행 개정법률안

[신설]

제**조(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위한 통보 등) 
①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지위의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가 확인 되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아동호보명령 직권 개시 후, 사건을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조사관에게 피해아동보호
명령의 필요성에 대한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지위의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 소속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중 피해자, 증인, 참고인 등의 
지위의 아동의 보호자가 구속되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 소속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가사소송법>

현행 개정법률안

[신설]

제**조(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를 위한 통보 등) 
①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사건본인 등의 지위의 아동
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가 확인 되는 경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직권으로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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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법률안

② 법원은 피해아동호보명령 직권 개시를 위하여 조사관
에게 조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③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사건 본인 등의 지위의 아동
에게 아동학대범죄피해의 의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 
소속 피해아동보호명령 담당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나. 아동의 가정 외 분리에 대한 원칙적 사법심사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상 아동

복지법 보호조치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있는바, 일선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이 실무자

들의 편의에 따라 보호조치를 주로 활용하고 있었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행하는 주체와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주체가 모두 지자체장으로 됨에 따라 

각 제도를 활용하는 기준이 명확해질 필요가 있으며, 두 제도가 체계 정합적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원칙적으로 아동을 원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시설에 보호하는 것이 아동과 보호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므로, 그 침해를 최소화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독립적

이고 중립적인 법원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응급조치와 같은 긴급한 분리가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이후 72시간 내에 지자체장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고, 긴급하지 아니한 경우는 분리 전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후 분리여부를 심사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보호조치를 인정하되 보호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

보호명령을 청구하도록 하여 사후적으로라도 법원에서 아동의 분리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다. 피해아동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의 명령 내용 다양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활성화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통해서는 피해아동 외의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들에 대한 강제력 있는 조치를 강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르면, 제7항에서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

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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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항5호의2는“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

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피해아동 상담시에 

보호자에 대하여 참여를 제안하는 정도의 취지이고, 특별한 강제력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

하다.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을 둘러싼 가정환경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개입과 

지원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내용에서 행위자 및 피해아동의 가족들에 

대한 직･간접적인 처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 내용의 구체화도 필요하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은 법원의 명령을 

통하여 보호자의 불충분한 보호하에 있는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친권(후견권)의 제한 또는 친권(후견권)의 부작위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교육적 방임과 같은 상황에 있어, 법원이 

교육기관을 명시하여 아동으로 하여금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교육적 부조조치를 

행하고 있는데16), 이러한 경우 우리나라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피해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행위”를 강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 형태가 마련되는 것을 

상정할 수 있겠다. 또한, 독일의 아동청(Jugendamt)에서는 아동에 대한 친권 제한을 청구

하는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제한의 내용을 기재하여 청구하도록 하는바17), 

만약 청구인측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내용이 있다면 가정법원

에서 이를 반영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 형태로 결정할 수 있겠다. 이에 구체적인 명령을 

고려하고, 명령으로 구체화가 가능한 내용들을 담아 법원 내의 예규나 서식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소년보호사건에서는 보호소년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보호관찰시의 특별

준수사항으로 다양한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러한 형태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구체화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편, 학대행위자의 보호처분에 있어, 해당 처분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할 것인바, 이러한 보호처분 조항인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 내용으로, ① 피해아동을 위하여 허용되는 행위, ② 복지서비스 

관련 행위, ③ 사회봉사활동, ④ 보호처분 이행 감독 절차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자는 

의견이다18). 현행 조항이 “금지행위”위주로만 규정되어 있어, 피해아동을 위한 행위들 

조차 금지되고 이에 피해아동의 신상에 있어 후견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

16) 박주영(2010), 독일과 프랑스의 친권제한제도에 관한 고찰 –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사례를 중심으로, 

안암법학, 제33권, 154쪽
17) 박주영(2010), 154쪽
18)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5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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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피해아동을 위하여 후견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는 

행위와 이행 감독을 통하여 이를 행하도록 강제하는 절차를 넣음으로써 피해아동에 대한 

법원이 개입이 구체적이고 실질화 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된다. 

라. 친권 제한 등 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1) 친권제한 등에 있어 범위 정형화

피해아동보호명령에서의 친권행사 또는 후견인 권한의 정지 또는 제한 명령(이하 “친권의 

제한”이라 통칭하기로 한다)은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친권의 단계적 

제재를 통해 아동과 친권자 간의 관계 모색이 유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지금보다 활성화되어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이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친권의 제한이 적용 가능한 사례를 발굴하고 정형화하여 제한

되는 친권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고 신속히 처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민법상으로도 

친권의 제한의 명확한 유형이 적시되어 있지 않고, 법원은 친권의 제한 시 정확한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워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참고로, 민법은 친권의 일부 제한과 관련하여, 가정법원이“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할 수 있다(민법 제924조의2)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의 구체적인 유형이 피해아동보호명령시 구체적으로 활용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 예컨대, 거소지정권, 교육(학습)권, 자녀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육권, 

휴대폰․통장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행위 동의권, 여권발급 등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 등을 들 수 있다19). 전술한 바와 같이 프랑스의 교육적 부조조치와 같이 자녀에 

대한 보호의 공백이 명백하여 아동학대에 이를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그 공백 

상황을 제거하는 형태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결정한 후, 해당 결정의 이행을 감독하여 동 

결정을 장기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적극적으로 친권 상실까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 또한, 독일 아동청(Jugendamt)의 경우와 같이 친권 제한 

19) 이은정(2019),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와 친권의 제한, 가족법연구, 제33권 제2호, 311-312쪽
20) 프랑스 민법 제378-1조 제2항에 따르면, 아동에게 교육적 부조 조치가 행하여 졌으나, 그 부모가 

2년 이상 고의로 이와 관련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친권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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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에게 제한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겠다. 

(2) 미성년 후견 활성화와의 연계 검토

후술하는 보론에서 언급하는 바와 같이 2023년 정부는 보호대상아동들에 대한 친권의 

제한과 후견인 지정의 활성화를 통하여 아동의 후견 보호의 공백을 줄이고자 하는 방향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제까지 아동학대범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관련조치가 적극

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에는, 후견인 지정에의 실무적인 어려움도 있었던 것이므로, 

정부의 이러한 정책과 연계하여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의 고민이 필요

하다.

라. 보호위탁 시설 지정 활성화

학대 피해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시설은 부족하고 열악하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위탁된 

시설과 법원과의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집행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현행법상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호의 보호시설은 법원이 직접 위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지역간의 격차와 인프라 부족으로 법원이 적극적으로 지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아동이 분리되어 보호시설에 위탁되었을 때 법원이 직접 제4호 

보호위탁기관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각 유관기관 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피해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어려워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이에 단순히 법원이 보호

시설로 위탁하는 결정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피해아동에 대한 꾸준한 관리를 위하여 제4호 

보호위탁기관을 직접 지정할 필요가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 제4호 시설 지정 매뉴얼 제안21)>

① 먼저 관내 지자체를 통해 관내 지자치 산하 아동복지시설 명단을 받음.
② 해당 업무 담당 가사조사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유선으로 연락하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87조를 설명
하며 제4호 보호위탁기관지정에 관하여 안내 
③ 아동복지시설로부터 제4호 보호위탁기관지정신청서 및 첨부하여야 할 필요서류를 제출받음 
④ 시설현황･재정상황･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담당 가사조사관이 아동복지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시설 사진 촬영 및 시설장과 면담하는 등의 방식으로 직접 조사 

21)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13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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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최종적으로 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수탁기관지정서를 발부
* 관내 지자체의 아동보호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같은 보호시설이 새롭게 개소

되면 즉시 관내 지자체는 가정법원 내 담당 가사조사관에게 알리고, 담당 가사조사관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추가로 제4호 보호위탁기관을 지정

* 아동복지시설이 제4호 보호위탁기관지정을 거부한 경우, 담당 조사관은 관내 지자체 아동보호팀으로 
하여금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제1항제4호 보호위탁결정을 받은 피해아동을 
위탁하지 말 것을 명확히 고지하여, 법원이 피해아동의 보호위탁현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

마. 피해아동보호명령 개시 및 아동관련 집행 사건의 감독 충실화를 위한 조사관 

확충

아동과 관련한 법원의 일련의 처분은 어떠한 처분을 내려졌느냐보다는, 처분 이후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어떻게 처분을 변경, 연장 또는 종결해야 

하는지를 꾸준한 집행․감독을 통해 면밀하게 파악하여 그때마다 적절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학대처벌법상의 일련의 처분이 내린 후 법원 가사

조사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는 집행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조사관의 인력 확충과 전문성 보강은 이러한 집행 사건 감독 

충실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베테랑 조사관을 한 사람을 지정을 해서 이런 사건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재배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력 15년 이상의 조사관이다 그러면 이 조사관 같은 경우에는 소년 아동 보호 가정보호 

이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한 거거든요. 보통 저희들이 2년씩 한 번씩 하니까 그러면은 모든 사건

들을 경험했던 조사관은 각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져요.그래서 이걸 통합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조사관에게 이런 사건들을 모두 몰아서 그 조사관이 하나의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아동 보호 사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소년 사건에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몇호 처분을 

이렇게 개입해서 종합 보고서를 각 재판부에 보내는 겁니다.” - 현직 가사조사관 C

현재 가사조사관의 인력 배치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결과적

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와 처우에 있어 차이를 발생시키게 된다. 원칙적으로 각 법원

별로 통일된 집행․감독 기준이 마련되어 촘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조사관의 확충과 예산의 배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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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감독 기준 제안22)>

- 원 가정 복귀를 위한 양육환경조사 및 피해아동에 대한 실태 조사를 최소 6개월 단위로 실시
- 수탁기관이 법원의 조사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기관장이 간명하게 피해아동에 대하여 기재할 수 

있도록 미성년후견사무보고서 양식과 유사한 방식의 조사보고서 양식을 제공
- 단기적으로는 이혼가정의 면접교섭처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가 서로 다시 만나 회복될 수 

있는 프로그램(예: 가족캠프 프로그램 등)을 제안
- 장기적으로는 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을 일정 회기 이상 할 것, ②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간의 면접교섭훈련을 할 것, ③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위탁된 경우 외출해서 잘 적응하는지 
등을 살펴볼 것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를 일정 기준이상 이수할 경우 사건 담당 가사 조사관과 
판사가 회의를 거쳐 원가정 복귀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

22) 사)한국여성변호사회(2020), 150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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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가. 민법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 12. 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
③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
배제･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2016. 12. 2.>

나. 가사소송법

제25조(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 ①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에는 그 청구가 인용될 경우를 대비하여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사람
2.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한 양육과 면접교섭권
② 가정법원이 혼인무효의 청구를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에 남편과 부자관계가 존속되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전문개정 201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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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사전처분) 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
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
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3. 31.]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
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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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가.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상담 권고) 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
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등)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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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다른 가정법원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서 
위촉한 상담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본조신설 2008. 6. 5.]

제12조의3(전문가 등의 자문)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
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또는 사회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12. 29.]

제13조(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당사자) ① 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23., 2017. 2. 2.>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배제･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2. 2.>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 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
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 3. 23., 2017. 2. 2.>

제100조(자의 의견의 청취) 제9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12. 4., 2013. 6. 5., 2017. 2. 2.>

제121조(이행명령의 관할) ① 다음 각 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법 제64조제1항제1호 중 신청 당시 미성년자인 자녀에 관한 양육비 지급의무
2. 법 제6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의무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명령 사건은 의무자의 보통
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관할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제122조(가사조사관에 의한 조사등)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
하게 할 수 있다.

제123조(이행명령의 범위)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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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절차에서의 상담및자문등에 관한 예규

(재특 2017-2)

제2조 (상담제도의 운영) 
① 가사재판･가사조정 및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은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2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제5항 에 따라 전문상담인을 상담
위원으로 위촉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하여 상담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군법원에서 제1항의 상담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법원이 속하는 가정법원･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장이 그 시･군법원의 상담위원을 위촉하거나 외부 상담기관을 지정한다. 

제3조 (자문제도의 운영) 
가사재판 및 가사조정 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가사소송규칙｣제12조의3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외부 사회복지기관 등을 지정하여 자문을 담당하게 하는 방식 또는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으로 자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상담위원 및 자문위원의 위촉 등) 
①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 또는 자문위원(이하 ‘상담위원등’이라 한다)을 위촉하는 방식으로 상담제도 
또는 자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매년 12. 31.까지 관할구역 내의 가사재판･가사조정 사건 수 및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사건 수,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만한 사람의 수, 연령 및 직업분포 등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인원수의 다음 연도의 상담위원등을 위촉한다. 다만, 법원장･지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상담위원등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로 위촉된 상담위원등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12. 31.까지로 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위촉함에 있어서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상담위원, 협의이혼 절차
에서의 상담위원, 가사재판･가사조정절차에서의 자문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을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상담위원 :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중독치료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1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상담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2. 자문위원 :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아동학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전문가 중에서 2개월에 1회 
이상 법원의 자문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 

④ 법원장･지원장은 의사회, 학회, 교육기관, 공공단체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거나 각급 법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을 
물색할 수 있다. 
⑤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으로 위촉할 사람에 대하여 면접 또는 추천자의 의견 청취 등 적절한 방법
으로 상담위원등으로서 그 자질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⑥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 31.까지 상담위원등의 참여도, 성실성, 성품과 건강, 실적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원장･지원장은 상담위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당 상담위원
등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상담 또는 자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그 밖에 상담위원등으로서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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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① 판사, 가사조사관, 법원사무관등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
하여 법원장･지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법원장･지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제8조 (상담권고) 
재판장･조정장･조정담당 판사 또는 가사조사관(이하 ‘재판장등’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 당사자, 사건
본인 및 관계인 등(이하 ‘당사자등’이라 한다)에게 상담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 (상담결과보고) 
상담위원은 상담을 모두 마친 후에 재판장등에게 상담보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상담위원은 스스로 또는 
재판장등의 요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중간상담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4조 (상담위원의 상담실시) 
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사건의 당사자가 상담 받으려는 경우, 지정된 상담위원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당사자에게 우편, 전화, 팩시밀리, 전자우편 등 적절한 방법으로 상담일, 상담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상담위원은 당사자로 하여금 상담 전 질문지를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자문의뢰) 
① 재판장등은 당사자등이 미성년자 자녀인 가사재판 또는 가사조정절차에서 해당 미성년자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재판장등은 자문위원에게 자문목표, 자문에 필요한 조치 방식, 자문기간 등을 정하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마.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9호)

제2조 (면접교섭센터의 설치 및 기능) 
①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이하 “비양육자”라 한다)와 그 자녀가 편안하게 면접
교섭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한 상담과 부모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지방법원과 그 지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면접교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다만, 담당 업무는 해당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1. 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면접교섭센터에서 편안하고 원만하게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2. 인도(인도)지원: 면접교섭 이전 및 이후에 면접교섭센터에서 미성년 자녀를 각각 비양육자 및 양육자

에게 안전하고 원만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지원 
3. 화상면접교섭지원: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면접

교섭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Ⅲ. 이혼재판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53

제5조 (면접교섭센터의 조직) 
① 면접교섭센터에는 면접교섭센터장(이하 이 조에서 “센터장”이라 한다)과 전담 가사조사관을 둔다. 
② 센터장은 법원장이 소속 법원 판사 중에서 지정하며, 면접교섭센터의 업무 및 운영을 총괄한다. 
③ 전담 가사조사관은 법원장이 소속 가사조사관 중에서 지정하며,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접교섭
센터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④ 전담 가사조사관은 평일과 주말에 면접교섭센터에 상주하여 근무한다. 다만, 법원장은 해당 법원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담 가사조사관의 근무형태와 주말 근무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면접교섭센터에는 청사방호, 출입자에 대한 검색, 이용자 및 센터 구성원의 안전을 위하여 소속 법원 
보안관리대원 등 보안관리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보안관리 담당자로 둔다. 
⑥ 제2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적정한 수의 면접교섭 상담
위원(이하 “상담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⑦ 면접교섭센터의 운영 업무 및 상담위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면접교섭센터에 적정한 수의 업무
보조위원을 둘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면접교섭센터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6조 (상담위원의 위촉 등) 
① 상담위원은 심리학, 정신의학, 보건간호학, 사회복지학, 가족치료학, 상담학, 가족관계학, 아동복지학, 
교육학 등 상담과 연관된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원장이 위촉한다. 
② 상담위원의 임기, 위촉 절차 및 해촉 등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사재판, 가사조정 및 협의이혼 절차에서의 상담 및 자문 등에 관한 예규｣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원장･지원장”은 “법원장”으로, “상담위원등”은 
“상담위원”으로 본다. 
③ 그 밖에 상담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법원의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면접교섭지원등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이하 “면접
교섭지원등”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을 받은 사람 
2.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조정이 성립되거나 화해권고 결정, 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 
3. 그 밖에 면접교섭지원등에 관하여 상호 동의한 양육자 및 비양육자 

제13조 (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 
① 면접교섭지원등의 회기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면접교섭지원 및 인도지원: 각각 6개월 동안 총 12회(월 2회)를 기본으로 하되,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2. 화상면접교섭지원: 총 3회를 기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센터장은 면접교섭센터 이용자의 상황과 해당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회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면접교섭센터의 장은 면접교섭지원등을 종결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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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된 경우 
2. 조기종결: 정해진 회기가 완료되기 전에 양육자 및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지원등의 종결을 요청하거나 

양육자･비양육자 일방 또는 자녀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강제종결: 양육자 또는 비양육자가 면접교섭센터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8조 (상담위원등에 대한 평가) 
① 면접교섭센터장 또는 전담 가사조사관은 매년 11월 15일까지 상담위원등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서를 
작성하여 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장은 제1항의 평가서를 상담위원등의 재위촉 등의 사무처리에 참고할 수 있다. 

바.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제3조 (신속한 조사보고서 등 작성) 
① 가사조사관은 조사종결일 또는 조정조치종결일부터 3주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가사사건이 소의 취하, 화해, 조정의 성립 등으로 종국 되는 등 조사완료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사. 법원조직법

제37조(가정법원장) ① 가정법원에 가정법원장을 둔다.
② 가정법원장은 판사로 보한다.
③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따라 1개의 지원을 두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장은 그 지원의 가사사건, 소년보호 및 가족
관계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④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6조제5항 및 제6항, 제29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제38조(부) ① 가정법원에 부(部)를 둔다.
② 가정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및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제39조(지원) ① 가정법원 지원에 지원장을 둔다.
② 지원장은 소속 가정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
한다.
③ 가정법원의 지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전문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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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합의부의 심판권) 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의 합의부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
한다.
1. ｢가사소송법｣에서 정한 가사소송과 마류(類) 가사비송사건(家事非訟事件)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2. 가정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가정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② 가정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가정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전문개정 2014. 12. 30.]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1., 2016. 12. 27.>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4. 12. 30.]

아. 가정법원의 본원 및 지원의 운영 등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289호)

제5조 (지방법원･가정법원 지원의 가정법원 관장사항과 사무분담) 
①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지원장(이하 “지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중 단독
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명의 소속 법관으로 하여금 전담하게 할 수 있다. 
1. ｢가사소송법｣및｢가사소송규칙｣에 따른 가사사건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 
2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보호사건 및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사건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과 개명허가사건 
5. ｢부재선고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재선고 또는 그 취소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2012년 8월 5일부터는 ｢입양

특례법｣에 따른 입양허가) 
7. ｢혼인신고특례법｣에 따른 전사자와의 혼인관계확인 
8.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아 아닌 미성년자의 후견인지정허가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으로 정한 사건 
② 지원장은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하는 경우 해당 법관의 구체적･개별적 사건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순회판사의 사무분담에 관하여 보직법원과 겸직법원의 장은 서로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가정법원장이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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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은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담당하는 가정
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판사들과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의 수탁기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제1항제6호 ･제7호･제8호 기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제1항제6호 ･제7호･제8호 기관, 제47조제1항제4호 ･제5호･제5의2호 기관), 
기타 유관기관 등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보호명령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가정보호･아동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가정법원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소속 담당 판사･조사관, 보호관찰소의 
장,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상담소의 장, ｢아동복지법｣ 제13조제1항 의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수탁기관의 장, 검사, 경찰공무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가정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정법원 본원 및 지원, 보호관찰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수탁기관 
등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 협의회는 연 1회 이상 가정법원 본원 또는 지원에서 개최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법원 내규로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가정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집행에 관한 아동보호협의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가정보호협의회는 가정보호사건･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아동보호협의회는 아동보호사건･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과 관련된 제2항의 구성원들로 각 구성하고, 가정
보호협의회와 아동보호협의회의 각 운영에 관하여는 제3항, 제4항의 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7조 (외부기관 연계 담당 직원) 
① 가정법원장 및 지원장은 소속 가사참여관, 조사관(전문, 전담 및 겸임 포함) 또는 일반직원(법원주사보 
이상) 중에서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의 발휘를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할 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사정에 따라 업무별 담당자 또는 총괄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직원은 가정법원장, 지원장 또는 가사담당법관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가사사건 및 협의상 이혼의사 확인사건의 상담(자문)에 있어서 상담(자문)위원 위촉･관리, 외부 상담

기관의 지정, 상담권고, 상담(자문)절차관리, 상담(자문)의뢰, 상담(자문)수당지급, 상담(자문)위원 및 
외부 상담기관과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2. 협의상･재판상 이혼의 부모교육에 있어서 부모교육의 절차안내, 기획･준비 및 실시, 부모교육 교재･
프로그램 관리, 참여 확인 등에 관한 행정업무 

3. 부모･자녀관계 개선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4.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의 진단에 있어서 전문가의 위촉･관리, 전문가진단절차 관리, 
전문가 진단 의뢰, 전문가수당지급, 전문가의 연락 등에 관한 행정업무 

5. 소년보호･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의 캠프의 실시에 있어서 캠프의 기획, 관련 외부기관과의 업무연락, 
프로그램의 개발, 준비･절차 관리 및 예산의 집행 등에 관한 행정업무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위한 일체의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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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그림 3] 현재 이혼재판의 흐름도

가. 이혼과정에서 아동의 의사 반영 및 권리보장 통로 부재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 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자녀인 아동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운명이 결정되는 것임에도, 해당 아동에게 이혼소송의 절차와 효과를 

설명하는 것은 이혼소송의 당사자이자 분쟁의 한가운데에 있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으며, 이혼소송의 당사자인 부모가 아동의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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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들이 전달한 아동의 의사가 아동의 진정한 의사인지, 아니면 부모에 의해 왜곡

되거나 통제된 아동의 의사인지 혹은 아동이 부모의 눈치를 보아 표현한 의사인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없으며, 이것만 듣고 재판부가 그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다.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100조에서는‘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의견을 들어야 하며, 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아동의 의사 청취를 매우 제한적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협의이혼, 조정이혼에서 아동의 의사나 아동의 상태 등에 대해서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이러한 규정은 모든 아동에게 보장되어야 할 ‘이혼절차 및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권리’의 행사를 차단하고 있으며, 

아동 보호의 측면에서도 매우 문제적이다. 특히 현행 가사소송규칙 제100조만으로 아동의 

의견을 파악하게 되는 경우, 아동의 의견은 이혼소송 중 양육하고 있는 부모의 의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아동이 부모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

받거나 아동 스스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서 의견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이혼사건에서는 정말 이제 조정절차를 하다보면 너무 잘 드러나는데, 양육비까지는 진짜 

열심히 싸워요. 정말 돈 10만원 가지고도 난리를 치면서. 그런데 그것까지 딱 끝나면 이제 끝. 

그래서 면접교섭은요? 그러면 그냥 통상 하는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은거죠. 그래서 이제 가정법원에서 하는 가장 큰 일은 이제 그 논의의 테이블 

위에 아이를 올려놓는 것 아이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당사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 테이블 위로 

아이를 계속계속.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이 법원은 아이 편이다. 법원은 아이 편이다. 이얘기를 굉장히 

양쪽 당사자들에게 각인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었거든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나. 요보호아동 발견시 대응수단 부재

양쪽 부모 모두 양육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양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도저히 

양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이거나 양육친이 보복의 감정이나 정신적 문제가 있음이 드러난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대로 이혼사건이 종결되어서는 해당 아동에 대한 양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음이 예측됨에도 해당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할 수 없다. 

또 양육권을 주장하지만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조건인 경우 이혼 이후에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도 재판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이혼과 친권･양육권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만 할 수 있다.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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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체계나 시스템에서 이러한 위기상황의 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음을 생각한다면 이 아동들을 이대로 두고 이혼판결로 종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이혼 이후 여러 사정으로 인해 시설에 맡겨지는 아동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를 

보도한 언론기사들23)이 있었는데, 이처럼 시설에 맡겨지지 않고 방임되고 있는 아동들

까지 생각하면 이혼 이후 양육권자에 의해 제대로 양육되지 못하는 아동의 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뿐만 아니라 가령 부모의 불화로 사건본인이 집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비행을 저지르거나 

또는 부모의 불화가 사건본인에 대한 가정폭력, 아동학대로 확대되는 경우 이 사건들은 

각 다른 사건번호를 가진 다른 사건들(이혼과 소년보호, 이혼과 가정폭력, 이혼과 아동학대)

이지만, 각 사건마다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각 가정 단위로 하나의 솔루션을 

모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고 유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찾는 

것은 우리 가사소송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다. 이혼절차에서의 갈등 증대로 인한 아동인권 침해

이혼분쟁이 악화되면서 면접교섭 문제, 부모따돌림문제, 양육비 문제 등 부부의 갈등을 

아동에게로 확장되는 경우가 있다. 상대방이나 상대방의 부모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거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상대방을 괴롭히는 경우도 많다. 또한 면접교섭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상대방과 잘 만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주는 등의 행동으로 

사실상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경우까지 있다. 상대방에게 할 말을 사건본인에게 

전달하도록 시키기도 하고, 사건본인에게 상대방의 정보를 빼내어 오도록 종용하기도 한다. 

심지어 아동에게 “상대방을 만나기 싫다,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학대했다, 상대방의 가정

폭력을 목격했다.” 등의 진술을 시키고 녹취하는 등의 행동으로 아동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23) 살기 위해 자식 보호시설 맡겨(2005. 9. 23.), 경향신문(https://www.khan.co.kr/article/20

050923085614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paign=sharing), 

이혼고아 한해 1,000명...급증세(2005. 9. 21.), KBS뉴스(https://news.kbs.co.kr/news/pc/

view/view.do?ncd=777513), 진짜 고아는 거의 없어요..이혼･생활고에 시설 맡겨져[가정 해체로 

부모 품 떠나는 아이들](2019. 5. 2.), 세계일보(https://m.news.zum.com/articles/52239943, 

보호대상아동 10명 중 7.5명은 부모의 양육포기(2021. 5. 21.), 경향신문(https://www.khan.

co.kr/article/202105211115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utm_cam

paign=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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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고 있다24). 또한, 아동을 진심으로 양육하고 싶기 보다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복수심에서 아동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온 후 제대로 키우지 않거나 학대하여 사망사고에

까지 이르는 아동학대사건들까지 있었다. 

또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판부는 면접교섭은 부모의 의무이자 권리라면서 

무조건 이행하라고 하지만, 면접교섭의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반복될까 두려운 당사자가 

사건본인을 못 만나게 하거나 그런 상황임에도 별다른 안전장치없이 면접교섭을 명하는 

재판부에 대한 불신을 쌓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심지어 이를 두려워한 당사자는 

사건본인을 데리고 잠적하거나 무조건 면접교섭을 거부하고 사건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그렇다고 하여 억지로 사건본인을 인도하거나 강제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기에 갈등은 더욱 고조되기만 하고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게 된다. 그렇다고 면접

교섭을 억지로 하도록 하였을 때 만약 단한건이라도 면접교섭의 기회에 사건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사건본인이 평생 겪을 트라우마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이를 예측하지 못한 채 만연히 면접교섭을 명한 재판부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면접교섭의 기회에 일어난 무서운 사건들의 뉴스는 국내국외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한다25). 

이렇게 이혼절차는 부부 간의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절차이기는 하지만, 아동에게는 

또 다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24) 이에 대해서 이른바 ‘부모소외증후군’, ‘부모소외장애(Parental Alienation Disorder)’, 부모소외

관계문제(Parental Alienation Relational Problem)이라고 부르기도 한다{사단법인 한국아동

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사건본인의 의견청취 방안, 법원행정처, 183쪽.} 
25) 면접교섭 중 3세 딸 앞에서 처가 식구와 몸싸움..아동학대 인정돼 (2024. 7. 27.),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4/07/27/2XS7CBCSB5AZXL46QR5AI6

M7BA/?utm_source=chatgpt.com: Father who killed 3 daughters was ‘active dad’ but the 

‘system failed’ him, ex-wife’s attorney says (2025. 7. 6.), ABCnews, https://abcnews.

go.com/US/father-killed-3-daughters-active-dad-system-failed/story?id=122550676

&utm_source=chatgpt.com: 11-year-old stabbed to death after Disneyland vacation 

during custody visitation, officials say (2025. 3. 21.), FOX11, https://www.foxla.com/

news/oc-woman-charged-sons-stabbing-death-santa-ana-hotel?utm_source=chatgpt.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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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가사조사관, 위탁기관 등 인프라의 문제

조정조치, 부부상담을 위한 가사조사관, 위탁기관 등이 부족한 실정이며, 안전한 면접

교섭을 위한 이음누리센터 또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용자는 한정되어 있다. 사건본인

들의 입장에서 교육과 지원제도와 병행의 어려움도 있다. 

현실적으로 풍부한 경험과 지식, 인성을 겸비한 가사조사관이 각 가정법원마다 배치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가사사건의 특성상 재판부가 해당 사건을 파악하려면 가사조사관의 

도움없이 양측의 주장입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은 지방으로 가면 더욱 심각

하다. 2024. 7. 1. 기준 전국 가정법원 및 지원에 배치된 가사조사관의 수는 223명인데, 

전국 53개 가정(지방)법원 및 지원 중 속초･공주･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지원에는 

조사관이 한 명도 없어 인근 지원에서 주 1회 순회를 오며 업무가 이루어지며 일부 지원은 

이 순회조사마저도 비정기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한다26). 

<표 5> 법원별 가사 조사관 현황
(20024.7.21기준)

조사직무직렬
(전문조사관)

법원사무직렬
(전담조사관)

합계

전국법원 198 24 222

서울가정법원 42 10 52

인천가정법원 14 1 15

수원가정법원 17 2 19

대전가정법원 10 1 11

대구가정법원 13 1 14

부산가정법원 14 2 16

울산가정법원 5 0 5

의정부지법 7 0 7

26) 53개 법원 중 7곳, 가사조사관 0(2024. 7. 3.),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

19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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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직무직렬
(전문조사관)

법원사무직렬
(전담조사관)

합계

춘천지법 2 1 3

속초지원 0 0 0

청주지법 4 1 5

제천지원 0 0 0

창원지법 4 1 5

전주비법 3 1 4

제주비법 2 1 3

장흥지원 0 0 0

남원지원 0 0 0

의성지원 0 0 0

영덕지원 0 0 0

*전국 정원 223명 중 1명 공석 출처 :대법원 법원행정처

특히 전문조사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가사사건들은 더욱 복잡해지고 분쟁이 격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불균형 및 전문조사관의 부족은 심각한 문제이다.

“가정법원 단이 아니고서는 지원은 아마 1인 조사관 체제이고 판사님들도 사실 그런 상황이어서. 

조사명령이 근데 그만큼 없겠죠. 사실 조사가 다 되어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에요. 이게 통합적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이 저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보호, 아동보호까지는 손도 못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하나는 조사관의 인력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고요. 특히 지역은 조사관들이 워낙 적어서 한 사람 

조사관에게 그렇게 많은 사건들을 하긴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양적인 문제인데. 조사관을 어떻게 

성장시키냐의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역에 있는 조사관들은 신규 조사관일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경력이 높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조사27)를 하려면 제가 보기에 

한 15년의 경력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고 아우를 수 있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27) 가령 이혼사건에서 아동보호나 소년보호 사건이 복합적으로 있는 경우 판사들은 이 사건들을 모두 

살펴보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하더라도 한 가사조사관에게 이혼과 아동보호, 소년보호, 양육조사 

등을 모두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현직 가사조사관이 답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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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사를 먼저 경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보호 

쪽으로 소년보호를 가게 되면 소년보호 사건에서의 부모 갈등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소년부터 

시작한 조사관은 가사로 넘어오기 전에 오직 이 아이의 비행만 보여요.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갈등은 

안 보인다. 그러니까 조사관이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면 그 질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모습 또 해결할 수 있는 방향도 되거든요.” - 현직 가사조사관 C

또 사법기관인 가정법원에서 복지적 기능을 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심리검사 

및 지원, 상담, 양육지원, 조정 기타 관련 역할이 가사재판에 필요하나 직접 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으며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될 것인데, 각 재판부가 재판시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수단과 이에 맞는 외부기관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한 외부기관이 있다고 하여도 법원과의 위탁

관계를 맺는 것은 쉽지 않으며, 지자체나 다른 외부 자원을 법원이 활용하는 것에 어려움과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 한 가정 내의 문제로 여러 사건이 연결되어 가정법원에 들어온 경우 가정법원 내의 

자원을 모아 공동조사, 공동판단을 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각 사건을 각각의 방법

으로 처분을 내려 이른바 기성복처럼 사건을 법률에 맞춰 판단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가정에 맞게 통합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것으로서 맞춤형 처분이라는 

점에서 유의미하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과거‘솔루션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방식의 통합적 해결을 시도했던 법원도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의 큰 

벽을 넘어 판사들과 조사관들의 노력으로 유지하는 제도인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힘들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처분이 그 가족에게 적합한 옷을 맞추는게 아니라 기성복에 때려 맞추는 것 같아서 우리는 

자판기라고 표현합니다 (...) 아동보호사건이 들어왔는데 소년사건이나 이혼사건이나 연결되었

거나 통합할 수 있게 하는, 예전에 저희가 솔루션 위원회라고, 여러 사건들을 한 곳에 모아서 여러 

판사님들과 조사관들이 함께 모여서 해결책을 찾는 솔루션 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하다가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끝내는 약간 해체되기는 했는데 그런 식으로 관할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보거나 공동조사와 같은 특별조직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조사하게 하고 종합적인 

보고서를 각 재판부에 보고하는 방법을 만든다거나 베테랑 조사관을 한 사람 지정해서 이런 사건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재배당해서 하는 식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조금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 현직 가사조사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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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가정법원의 문제

1963. 10. 1. 최초로 가사･소년 사건을 담당하는 전문법원인 서울가정법원이 설치된 

이래 2011. 4. 11. 부산가정법원, 2012. 3. 1. 대전, 대구, 광주가정법원과 산하 16개 

지원이, 2016. 3. 1. 인천가정법원과 부천지원이 개원하였고, 2018. 3. 1.에는 울산가정

법원이, 2019. 3. 1.에는 수원가정법원과 산하 5개 지원이 각 개원하였다.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의 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의 지원이 그 역할을 

한다28). 2025년 현재 전국 7개 가정법원에 약 120여명의 법관이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각급 법원에 배치할 판사의 수에 관한 규칙 2025. 2. 28. 개정 별표 기준).

2024년 기사에 따르면 대법원 사법연감을 분석한 결과 법관 1인당 본안사건 처리

건수는 500여건에 이른다고 하며29), 이러한 사건량은 독일의 5.2배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사조사관 등의 지원까지 충분하지 않다보니 가사

사건의 처리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법관들의 사건처리에 대한 부담은 커지고 있다30). 이런 

가정법원 법관의 상황은 재판부가 이혼재판을 하면서 아동보호의 관점에서 사건을 충실히 

파악하고 조치를 고민할 여지조차 없게 만든다. 

또 전국 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2025년 현재 총 18개가 운영중인데, 서울가정법원 

‘이음누리’(서울), 서울가정법원 광역면접교섭센터 이음누리(구리시), 인천가정법원 ‘도담

도담’, 수원가정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온담뜰’, 대전가정법원 ‘마음뜰’, 대구가정

법원 ‘해맑음’, 광주가정법원 ‘동심’, 전주지방법원 ‘도란도란’, 울산가정법원 ‘별담소담’, 

부산가정법원 ‘징검다리’, 제주지방법원 ‘혼디이음’등이 있다31). 면접교섭센터 역시 대도시 

위주로 마련되어 있고, 면접교섭센터의 이용은 부모가 모두 동의하는 전제에서만 가능하여 

재판부가 명하여도 양측이 모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이 불가한 한계가 있다. 

28)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 사법부 소개 – 전문법원, https://www.scourt.go.kr/judiciary/organization/

specialized/index.html
29) 한국 판사 1명당 연간 464건 사건 처리...주요국의 2~5배(2023. 5. 22.), 동아일보(https://www.

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30517/119327796/1), 법원예산은 제자리인데...

연600만건 접수(2024. 3. 28.),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news/197101)
30) 대법원(2023), 2023 사법연감 
31) 대한민국법원 면접교섭센터 누리집 https://mannam.scourt.go.kr/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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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면접교섭센터 이용 절차

바. 소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이혼소송 절차 속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하고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또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이혼절차 내에서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시스템 내에서 요보호아동이 발굴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점, 부모의 이혼

으로 인한 아동의 피해를 이혼절차 내에서 최소화하지 않으면 이후 이를 치유할 방법이 

실질적으로 없다는 점, 부모의 갈등이 아동의 상처로 전이되는 것은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매우 부당하다는 점, 사건본인을 이혼분쟁의 전리품처럼 이용할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고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 

등에서 이상에서 언급한 문제점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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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방안

가. 법원의 적극적 역할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사법기관이지만, 가정법원의 후견적･복지적 기능을 

고려할 때 이혼절차 내에서 아동에 대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인식시키고 아동이 최소한의 

상처를 입고 이혼상황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원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12조32), 아동복지법 등에 따라, 아동의견 진술권 

및 아동의 참여권은 실질적으로 아동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혼절차에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법원은 사법적, 공적 개입이 가능한 마지막 단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아동인권을 보호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

이혼 관련 재판의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된 경우 또는 명백히 부모 양측이 

모두 아동을 양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현재 법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침 담당판사가 특별히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사건의 수도 넘치고 관할, 규정, 조사관 등의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 사건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2016. 12. 대전가정법원에서 연구한 ‘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해야 하는 사례로‘이혼소송재판중 부모가 모두 

아이를 방임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하므로 부모 중 누구도 아이를 양육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경우 이혼재판절차에서 부모 중 일방으로 양육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단으로 볼 때 부모 모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직권에 

의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활용하자는 의견인 것이다. 즉 아이가 부모 중 일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범죄적 상황이 일어나 수사

기관에 입건이 되거나 지자체에 요보호아동으로 인지되지 않은 경우, 아동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와 같이 부모의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서 재판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 

32)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

제12조 “아동은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있어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할 권리가 있으며, 아동의 

견해는 그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적절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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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대전지방법원은, ‘사무분담을 조정하여 모든 재판부에서 

필요에 따라 직원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하여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나, 현실적으로는 ‘판사의 사무분담만 조정하여 어느 재판부에서도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사건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개시 후에는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사건을 이첩하여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가정법원이 한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아동

보호의 측면에서까지 개입하여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개시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 재판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

이라고 생각되나 가정법원의 현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대전지방법원의 결론에 동의한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각 호가 현재의 9가지만으로는 다양한 경우를 모두 포섭

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견되는 경우까지 포섭하고자 

한다면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아동과 부모가 함께 진행하는 가족상담조항’, ‘부모에 대한 

이행사항 명령’, ‘아동이 부모와 분리 후 면접교섭에 대한 조항’, ‘비양육친의 양육비 부담

조항’, ‘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등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원의 복지적 기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법기관이어서 행정적 조력과의 

결합이 없이 법원만의 지원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종교단체에 

의존하는 위탁기관을 넘어서서 더 많은 유능한 위탁기관들의 발굴,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행이 가능한 위탁기관과의 연계 및 기획, 각종 진단과 자문이 가능한 전문가들의 위촉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보호의 근본적 의무를 부담하는 지방자치

단체와 연계･협업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가사법관의 일선공무원화(국민과 직접 접촉하면서 행정작용을 하는 

공무원)는 삼권분립의 원칙과 조화되기 어렵고, 국가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 제한에 

있어서 준수되어야 할 적법절차 원칙과도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사법절차적 정의 즉 과연 

가정폭력이나 자녀방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엄밀한 사법적 판단의 중요성이 

간과되기 쉽다는 비판이 있다33).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관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아닌 복지적 지원의 연계나 보호처분을 하는 것까지 삼권분립의 원칙이나 적법절차 원칙에 

33) 권재문(2012), 가정법원의 역할 확대와 가정법원의 바람직한 기능- 미국 통합가정법원(UFC)에 

대한 비판론을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vol. 130, 1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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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다고 할 수 없으며34), 사법작용을 넘어서는 행정작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와의 연계･협업을 통해 아동보호를 하게 될 것이어서 가사법관의 일선공무원화를 

우려할 것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가정법원도 아동보호를 대원칙으로 

하여 존재하는 기관이고 그런 절차에서 보이는 요보호아동을 그대로 놓치는 경우 그 피해가 

명백하고 중대할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가정법원의 이러한 역할변화는 사회적으로 요구

되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와 유사한 가족법 체계를 갖춘 일본과 대만에도 가정법원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기관이 설립되었는데, 일본의 가정문제정보센터(FPIC, Family Problems 

Information Center)는 법원 외부에 독립적으로 설치운영되는 공익사단법인으로서 가족 

및 비행청소년 등 상담사업, 조정절차사업, 부모자녀 면접교섭 지원사업, 후견･후견감독 

등에 관한 사업, 공정증서 유언자 지원사업, 가정문제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양육비

상담지원센터 등을 시행하고, 대만의 가사사건서비스센터는 법원 내부에 있으면서 가사

사건 당사자 상담서비스, 미성년 자녀 절차지원, 사회복지 관련 상담, 이민 상담, 법률구조, 

심리상담 등 가사부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35). 

나. 절차보조인, 면접교섭보조인 등 아동을 위한 제도

1) 절차보조인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는데, 

부부간의 의사만으로 아동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은 아동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에서도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나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의이혼의 경우 숙려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의 의사를 반영하는 절차없이 시간만 보내는 식의 숙려기간은, 결국 부모가 

아동의 의사에 대한 반영없이 아동의 운명을 결정짓게 하고 이후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가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어 아동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에 따라 진행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에서도 아동의 의사와 상황을 확인하는 절차를 

34) 형사처벌이 필요한 수준의 학대사안이라면 수사가 개시되도록 신고를 하면 될 것이고, 이것은 법관

인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아동학대 신고의무

이다.
35)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가정법원의 후견･복지기능 강화를 위한 외부기관 연계와 연계담당자 

운영 방안. 법원행정처,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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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한 후에 이혼이 성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 2009년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절차법｣(FamFG)은 친자관계사건에 

있어서 법원은 14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는 항상 그 신상에 관한 절차에 있어서 직접 자의 

의견을 청취할 의무를 지며, 14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도 그 성숙의 정도를 불문하고 필요에 

따라 그 의견의 청취가 요구된다. 한편 자의 연령이 너무 어리거나 부모의 격렬한 갈등 

속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충분히 발언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자의 

의사만으로 자녀의 복리 및 자녀의 이익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FamFG에서

는 자녀의 의사의 대변을 위해 절차보조인(Verfahrenbeistand)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독일에서 1997년 친자법 개정 당시 절차보조인제도를 도입한 기본적인 이유는 가사재판

절차에서 자녀의 지위를 강화하겠다는데 있으며, 가정법원은 개별적인 사안을 검토한 후 

절차보조인의 선임여부를 결정하는데 ①법정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에 매몰되어 자녀의 

이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을 것, ②그 재판절차가 자녀에게 미치는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자녀 자신의 의사와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 ③법원이 자녀와 아동복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만으로는 자녀의 의사와 입장을 

충분히 파악하여 반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선임한다36). 어떤 사람을 절차보조인

으로 선임할 것인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데, 대개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

복지사, 아동심리전문가, 교육학전문가 등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하고, 재판절차에서 자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법률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를 자녀의 절차보조인

으로 선임할 수도 있다.

“가령 미성년 후견인 선임하는 절차에서 아이들 의견듣고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절차 

보조인 역할을 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삼촌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게 된다고 그러는데 애가 싫어

할 수도 있잖아요. 독일이 보니까 절차보조인을 하는 직업들이 몇 개 있더라구요. 변호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아동심리학 전공한 사람 그 다음에 아동복지 전공한 사람 주로 그런 사람들이

에요.” - 현직 로스쿨 민법교수

“가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절차보조인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 측에서 다 제의한 것이었거든요. 법원

에서 그거 꼭 필요하다. 면접교섭 안되서 나중에 비송사건 와가지고 양육비 청구하면 과거 양육비

청구하면서 얼마나 적대시하는데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것을 도와준 사람이 있었으면 (안 그럴

텐데)..”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36) 김상용(2008), 독일가정법원의 기능과 역할, 가족법연구, 22(3), 129-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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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서 2015년 대법원‘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가사재판의 결과가 미성년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중대성을 감안하여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법률안 제16조로 도입하고자 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0조에서 모든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법원은 

의무적으로 미성년자의 진술을 듣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것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는 2022. 11. 법무부에서 추진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도 이어지는데,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고, 재판과정에서 미성년 자녀를 돕기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성년 자녀가 사건본인이거나 당사자인 재판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였다.

이에 21대 국회에서는 정부안으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37)된 바 있는데, 

이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미성년자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로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 

미성년자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판절차에서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는 절차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의무적으로 그의 진술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보조인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합의가 

이루어진 듯하다. 신속히 법령상의 근거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과제라 할 것이다. 

절차보조인과 관련하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1.)의 선행연구에서 매우 자세히 

연구되어 있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가사사건에서 법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자녀의 면담 전 

기록열람 및 조사, 자녀와의 면담, 법원에 서면 최종보고서 작성 및 진술, 법원의 진술청취

(법관이 자녀의 진술을 청취할 때 동석하고 조력함) 등을 주요업무로 보고 있다38). 이 

선행연구에서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자녀와 절차보조인의 관점이 다른 경우’이다. 이 

37)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ARC_

X2K2R1X1Y1S0P1T4N1S2I2Z3Z4Z7J2
38)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가사소송법상 절차보조인 제도의 도입에 따른 운영방안, 법원행정처, 

80~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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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절차보조인은 자신이 확인한 자녀의 이익을 자녀와의 면담과정에서 공유

하면서 자녀를 이해시키고 합의점을 찾아가도록 노력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간의 

의사에 차이가 있는 경우 절차보조인은 자녀의 의사와 자신의 의사를 분리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관점을 갖게 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결론내리고 있다39). 이에 대해서 매우 동의한다. 오류나 오판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아동의 생각이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가장 좋은 결론을 찾아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가사소송이 추구해야 아동인권보호의 여정이며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2) 면접교섭보조인 제도

영국에서 자녀와 함께 사는 부모는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의 만남이나 숙박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적어도 광범위하게 간접면접교섭을 실현할 의무를 가지는데, 그 중 

관리적 면졉교섭방식은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아서 자녀의 복지를 

침해하거나 새로운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사례에서 시행한다. 영국에서는 1985년 

최초로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하여 관리적 교섭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안전하고 평온하게 

면접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영국의 아동 면접교섭센터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는 아래 표와 

같은데,40) 단순히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의 원인평가까지 하고 있다.

<표 6> 영국의 아동 면접교섭센터 지원 서비스

서비스 유형 내용

지원형 면접교섭
부모나 친척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아니어서 원만한 면접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례를 
센터의 인력이 중립적으로 관여하면서 같은 장소에서 다수의 부모가 집단 형태로 교류함

관리형 면접교섭

부모와 만남에서 아동이 위험에 직면할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사례에서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확보하면서 함께 살지 않은 부모와 아동의 관계를 구축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전문가가 법원의 명령서 등 관계 문서를 확실히 이해하고 부모와 자녀의 면접교섭 상황을 
계속 관찰하면서 면접교섭 상황을 자세히 기록하여 전문적 평가에 근거하여 면접교섭의 
횟수, 종류, 내용의 변경도 가능함

39)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2018), 90~91쪽
40)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34~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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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유형 내용

관리형 면접교섭 
평가

면접교섭을 지원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양쪽 부모 또는 일방의 부모와 면접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해서 원인을 파악하는 서비스

간접면접교섭
오랫동안 함께 살지 않은 부모와 아동이 만나지 않았거나 부모가 폭력을 행사할 위험 
등이 있어서 직접 만나는 면접교섭 진행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사례에서 편지, 문건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간접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함

면접교섭 동행

함께 살지 않은 부모가 공원이나 식당에서 면접교섭을 진행할 때에 지원인력이 동행하여 
면접교섭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개입하거나 관찰하는 지원서비스인데 법원 등에 만나는 
장소의 정보, 아동의 반응, 함께 살지 않는 부모의 면접교섭과 관련한 이해 정도 등을 
간략히 보고함

정보제공 면접교섭
아동이 함께 살지 않은 부모와 관련한 정보를 전혀 모르고 신제 교류가 거의 없는 사례
에서 자녀에게 부모를 알리는 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인수인계 지원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부모 모두 또는 한쪽이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례에서 양쪽 부모의 동의를 얻어 지원인력이 부모에게서 아동을 인수하고 
인계하는 지원서비스

독일은 2009년 ｢가사사건 및 비송사건절차에 관한 절차법｣(FamFG)에서 면접교섭

보조인(Umganagspfleger)제도를 도입하였는데, 면접교섭보조인이란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절차를 조력하는 사람을 말하며, 면접교섭을 안내하고 면접

교섭의 실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영향을 주어 면접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원의 확정된 면접교섭규정을 실행하거나 재판상의 위임으로 자녀의 복리에 

적합한 면접교섭을 형성하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활동한다41). 면접교섭

보조인은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자의 인도를 요구하고 

어디에서 면접교섭을 행할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면접교섭보조인은 교섭의 준비시, 

면접교섭권자인 부모로의 자의 인도시, 그리고 자의 반환시에 그 장소에 있을 수 있으며 

면접교섭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할지를 정할 수 있다. 부모 간에 교섭의 태양(교류의 

장소, 자의 인도 장소, 자가 소지할 의복, 자의 반환의 약속 등)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은 부모 간을 중재하거나 자기의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면접교섭보조인은 면접교섭에 동석함으로써 그리고 가정법원에 대한 보고를 통해 면접

교섭의 실현에 대해 일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면접교섭보조인에게는 직접

적인 강제력을 행사하여 동거하는 부모의 일방으로부터의 자의 인도를 강제할 권리는 

41) 서종희(2020). 면접교섭 지원을 위한 제도 모색-독일법을 참조하여: 법학논총, 27(3), 192~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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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42). 

다만 ⓐ자 또는 부모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시까지 부모와 자 간에 

교류가 일절 없었거나 장기간 중단되었던 경우, ⓒ부모의 교육능력의 부족 혹은 결여가 

의심되는 경우 또는 자에 대한 방임이나 자에 대한 폭력행사와 같은 면접교섭권자의 

인격에 우려할 만한 점이 있는 경우, ⓓ자의 탈취가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자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특히 성적 학대의 가능성)에는 가정법원은 면접교섭동반

명령을 내리는데, 이때 아동청의 협력이 가능한지를 미리 확인한다고 한다43).

미국에서 면접교섭관리(supervised visitation)는 제3자의 관리 아래 아동과 함께 살지 

않는 부모를 만나게 하는 서비스로서, 면접교섭관리 프로그램은 1982년에 처음 시작해 

1991년에 면접교섭관리연합을 결성하고, 1996년에는 연합에서 제정한 면접교섭관리

기준과 지침(standard and guidelines for supervised visitation)을 보급했다. 면접

교섭관리의 서비스 형태는 단순 인수인계 관리로부터 고위험 사건의 밀착관리, 면접교섭 

지원, 치료적 면접교섭까지 다양하며, 부모와 자녀의 교육과 치료를 결합한 더 집중적인 

프로그램도 있다. 통상 전문가가 시행하는 면접교섭관리의 대상자는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문제가 있는 부모로서, 면접교섭이 오히려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위험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흔련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업무를 담당한다. 이혼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면접교섭시간과 장소의 변경을 두고도 법원에 계속 제소하는 대상자가 있고 

이러한 집단에 속하는 부모는 심각한 심리적 문제나 성격장애가 의심되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도 상대부모를 통제하고 방해하려는 의도가 강해, 소송이 끝난 후에도 오랜 치료적 

개입과 교육, 조정, 중재를 병합한 서비스가 필요하다44). 

이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관리인(special master)’이라고 하고 다른 곳에서는 ‘부모

조정자(parents coordinator)’ 등으로 칭하는 가정법원 서비스가 새롭게 등장하였다. 

이들은 부모와 아동을 만나 분쟁에 관해 정보를 수집하고 그 차이를 조정하고,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데,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모가 합의한 사항을 

법원이 명령하지만 어떤 지역은 한쪽 부모가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명령하기도 한다45). 

우리나라도 최근 부부간의 갈등을 면접교섭에 대한 분쟁으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고, 

‘부모따돌림증후군’이라는 용어가 발생할 정도로 면접교섭에서 일방을 배제하려고 하거나 

42) 서종희(2020), 203~205쪽
43) 서종희(2020), 200~201쪽
44)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5~26쪽
45)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2~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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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의 기회에 자에게 타방에 대한 비방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이는 이혼

절차 중에 계속되다가 이혼 이후에까지 이어지거나 이혼 이후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까지 하여 자의 복리를 해치고 정서적 학대에 가까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심지어 성학대로 인한 이혼에서도 당사자에게 면접교섭을 맡겨

두다보니, 아동에게는 추가적인 피해가 일어나거나 면접교섭 자체가 아동과 양육친에게 

두려움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음에도 이조차 이혼소송에서의 공방으로만 취급되고 말기도 

한다. 국회입법조사처 연구(2020. 12.)에 따르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에서 ‘자녀가 가정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경우, 또한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혼소송 중 자녀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이 내려져 피해자들의 불안과 위험이 가중됨’, ‘가해자는 이혼을 

원하는 피해 배우자를 조종하고 회유, 설득하기 위해 자녀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원칙없이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이라고 기재

하고 실제 아동의 피해사례들을 들고 있다46). 

이에 아동의 면접교섭에 대한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고 면접교섭시에 일어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며 아동의 심리적 부담여부를 살피고 면접교섭의 갈등 속에서 중간역할을 

하도록 하여 아동의 복리와 안전을 도모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정말 가정법원에 있는 센터처럼 면접교섭을 하는 그 중간에 전문가가 관여한다는 측면에서라면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해요. 아이가 거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면접교섭보조인제도는 가사소송법 개정안으로 이미 2015년도에 제기되었었는데 이후에 법무부

안에서 빠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는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달드립니다.” 

- 현직 가사조사관 C

이에 대하여 2015년 대법원‘ 가사소송법 개정위원회’는 양육친과 비양육친 모두에게 

면접교섭의 중요성과 의무감을 일깨우는 한편, 자발적인 면접교섭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절차를 전반적으로 조력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 제147조로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2023년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

런스에서 독일 함부르크 지방법원판사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를 소개하였고, 싱가포르 

가정법원 판사는 사회가족부의 프로그램을 설명하였는데, 한국에서도‘면접교섭보조인, 

46) 허민숙(2020), 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자녀면접교섭을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 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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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동반명령 제도’의 도입이 강조되기도 하였다47). 지난 20대 국회에서 2018. 3. 

2. 김삼화 의원 대표발의로 면접교섭보조인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가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48)되었던 바 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권리이자 의무로서 헌법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이지만, 

이의 원활한 이행과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법원의 모니터링, 조력, 제재 등이 일정정도는 

개입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원이 선임하는 면접교섭보조인 제도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다. 가정법원의 관할 등 정비 및 전문법관의 양성

가정법원은 1심 합의부 사건과 단독사건을 처리하지만, 1심 합의부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이, 1심 단독 재판에 대한 항소심은 가정법원 합의부에서, 가정법원에 합의부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원의 항소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사사건을 

가정법원에서 모두 다루지 못하고 있다(법원조직법 제28, 37, 40조). 그렇다보니 항소심

에서는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판을 하기 어려우며, 재산분할과 관련된 주장이나 

사정변경이 조금 반영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아동인권과 관련하여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 관점에서 이처럼 가사사건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는 것은 전문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사법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동, 청소년, 가정문제를 다루는 것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하며, 단순한 사법적 판단만이 아니라 복지적 역할까지 생각

한다면 전문적으로 가사사건에 대한 감수성, 지식, 의지가 있는 판사를 양성해야 한다. 

아동의 다양한 심리와 발달단계에 따른 진술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그 가정의 상황에서 

최상의 솔루션을 법률의 테두리에 녹여서 찾아내는 전문성이 있는 전문법관을 양성해야 

한다.

이에 가정법원은 근본적으로 전문법관으로 구성하고, 1심, 항소심 모두 가사사건은 가정

법원에서만 다루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가정법원과 전문법관의 수를 늘리고 

지역 단위까지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에도 적당한 수의 법관을 배치해야 하고, 현실적

으로 어렵다면 가사부라도 설치하여 전문성있는 법관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47) 서울가정법원(2023), 아동의 권리로서 면접교섭과 분쟁해결, 서울가정법원 국제콘퍼런스 자료집
48)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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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할 것이다. 

라. 가사조사관 등 인프라의 확충

가정법원의 적극적 역할을 위해서는 많은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위탁기관의 발굴 및 확충에 더하여 상담기관, 양육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 통역

지원기관, 장애인지원기관 등이 더 많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정신적, 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사안들도 많아서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협조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관

들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마련되어야 하며, 지역간 기관들의 질적 차이가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육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가장 많이 얘기되는 가사조사관의 문제는 시급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적으로 사건을 파악하고 복지적 관점과 가족 전체적 관점으로 사건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려면 경험이 많고 노하우와 전문지식까지 갖추어야 하는바, 경력이 어느 수준 

이상인 전문가사조사관이 법원내에 많이 남도록 승진기회 및 처우개선이 필요하며, 각 

법원과 지원에서 근무할 현실적으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숫자 이상49)의 전문가사

조사관이 확충되어야 한다. 가사조사관의 지역교류나 기관교류, 교육･연수의 확대 등을 

통한 역량강화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

보고서의 공유나 가사조사관 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보고서 같은 방식으로의 통합적 

접근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때의 공유가 한 조사관의 선입견이나 

불충분한 조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코트넷이나 이런 데서는 기술적으로는 당사자 이름 치면 사실은 그게 남아 있긴 한거죠. 그런데 

그거를 내가 끌어다 올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다시 조사하고 다시 조사하고 저는 조사관 역량 

강화 다 중요하지만 그 공유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같은 기관에서 계속 거기다 업데이트를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게 잘 안되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리고 이제 이쪽 법원

에서는 이혼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고 이쪽 법원에서는 소년 사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법원이 다른데 그러면 조사보고서를 공유하면 되는데 그게 안되는거죠.”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49) 안문희(2018),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160쪽에 따르면 가사

전문법관 1호 손왕석 변호사는 최소한 500명 정도의 조사관이 증원되어야 한다고 보았다고 한다. 

그런데 위 연구와 현재의 시간 차이 및 복잡한 사건의 양상을 고려한다면 현재는 500명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가사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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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안문희(2018)의 연구50)에서 가정법원 조사관 제도 개선방안은 ①전문조사관의 

선발 및 조직체계의 재편(조사직렬로의 일원적 편제), 조사관의 팀제 운영, 전문조사관의 

증원, 조사국의 설치, ②지역 단위의 순환보직 및 신규채용자의 단독배치 금지, ③사실조사 

의견서의 도입을 통한 조사보고서의 비공개성이나 문제점에 대한 피드백(사실조사에 참여한 

당사자로 한정), ④가사조사 기간의 효율적 이용을 들고 있는데, 전적으로 공감하며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법원이 관리하는 면접교섭센터나 면접교섭이 가능한 안전한 공간을 늘려야 하며, 

이음누리센터와 같은 면접교섭센터에서의 면접교섭을 현재는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가능했지만, 법원의 명령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시행된 면접교섭 모니터링을 

통해 법원에서 일정한 제재 또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법원이 상담프로그램, 심리검사프로그램, 교육프로그램, 관계회복프로그램, 면접

교섭프로그램, 치료프로그램, 모니터링프로그램, 가사조사 매뉴얼, 면접교섭 매뉴얼, 양육

지원서비스, 민간연계모니터링시스템 등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가정법원에 충분한 예산이 주어져야 한다.

마. 사후 현황 조사

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사전처분으로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등이 어느 

정도 이행이 되지만, 재판이 종료된 이후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아동의 복리는 당연히 악화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하게 되기도 한다.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아동학대사망사건 중에 이혼 후 면접교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육친과 그 양육친의 동거인으로부터 학대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는 

이혼판결 이후 면접교섭의 이행에 대해 아무런 모니터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16년 ‘평택 아동학대사망사건’은 법원의 면접교섭 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제기가 

있었던 사건이다51). 7세 신00군의 친부가 면접교섭권 이행을 거부하여 친모는 학대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모는 수시로 폭행하고 하루 한끼도 주지 않는 등 

50) 안문희(2018), 153~175쪽
51) “친모도 몰랐던 원영이 학대...면접교섭 관리 강화해야”(2016. 3. 15.), 뉴스원(https://www.

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2602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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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학대를 해오다가 한겨울에 온몸에 찬물과 락스를 뿌린 채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야산에 버린 끔찍한 사건이었다. 이 아동은 유치원도 다니지 못했고,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이처럼 학대를 당하다보니 전혀 구조될 가능성이 없었다. 친모는 면접

교섭을 애타게 원했으나, 친부의 완강한 거부로 끝내 아들의 살아있는 얼굴은 보지 못했다. 

이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고 법조계에서는 가정법원의 면접교섭 관리･감독이 강화

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대로 이혼분쟁 이후 상대방에 대한 복수심으로 인해 면접교섭을 행사하면서 아동을 

학대하거나 부적절한 방식의 면접교섭을 하여 자녀의 복리를 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양육비 또는 양육친에 대한 걱정 등을 이유로 아동이 이런 식의 면접교섭에 대한 불편함

이나 고통을 제대로 호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 이혼분쟁을 하는 동안에는 

양육권을 고집하였으나 막상 이혼으로 양육권을 득한 이후에는 무기력에 빠지거나 정신적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양육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양육의 의지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애당초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한 목적으로 양육권을 주장하였던 경우 등도 있을 

수 있다.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재혼을 하여 가정이 생기면서 경제적 문제 또는 재혼가정에 

눈치가 보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정으로 갈등이 생겨 아동이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한 갈등상황에서 아동에게 화풀이를 하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우를 막고자 법원은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이런 면접교섭, 양육비지급, 양육

현황의 상황들에 대해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하며, 가사소송법 

제67조에서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취지도 

이러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이 가능한 전제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법원의 인적･물적 자원이 현황조사와 모니터링까지 가능하지 않으며, 당사자의 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 수준으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내거나 위화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히 그것이 정신적 문제이거나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관리감독규정, 조사권한규정, 실질적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 수준의 

제재규정, 공공의 개입근거규정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동에 대한 면접교섭은 권리

이자 의무이면서, 동시에 아동의 발달과 양육상태에 대한 점검과 확인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같이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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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소결론

이상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고, 그 중에 몇 가지는 법의 개정을 수반한다. 위 아동

학대 부분에서 말하는 형사소송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과 함께, 아래 표에서 아동학대

처벌법 및 가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본다. 

<아동학대처벌법>

현행 개정법률안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
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검사,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피해아동
보호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

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
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4의2. 위 4호의 경우 피해아동에 대한 행위자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 법원의 허가에 따라 법원이 정한 
방식의 면접교섭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5의3. 피해아동 및 행위자 등 가족구성원을 아동보호
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필요시 
가족상담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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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법률안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10. 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명령 

기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가사소송법>

현행 개정법률안

[신설]

제**조(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이하 “절차보조인”이라 한다)를 선임
할 수 있다. 다만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할 때에는 절차보조인을 선임해야 한다.
②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나이, 심리상태, 가사사건의 
난이도, 소송당사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심리학･아동학･복지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한다.
③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절차보조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가사사건의 
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⑥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고 미성년자가 제출하고자 하는 자료를 제출
하는 등 미성년자를 도울 수 있으며, 가사조사관과 
협의하여 가사사건을 위한 조사를 협력할 수 있다.
⑦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절차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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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법률안

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⑧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 수당 지급,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조(면접교섭보조인) ① 가정법원은 원활하고 안전한 
면접교섭,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면접교섭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면접교섭보조인은 자녀의 의사 확인, 면접교섭방식 
및 시간에 관한 당사자 간 의견 조정, 면접교섭 준비, 
면접교섭의 동행, 면접교섭 전후 자녀 인도, 자녀에 
대한 심리적･정서적 지원 등 전반적인 면접교섭 절차를 
조력하되, 부모의 의견이 충돌하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은 
부모간을 중재하고, 중재가 되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
보조인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이 허가하는 경우 
면접교섭보조인은 면접교섭시에 동석해야 하며, 이때 
자녀의 안전이나 복리에 우려할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되는 경우 면접교섭을 중단하도록 할 수 있다52).
③ 면접교섭보조인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한 후 면접
교섭 결과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한다. 
④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면접교섭보조인이 임무수행을 부적절하게 수행

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면접교섭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면접교섭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⑤ 면접교섭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절차, 수당 
지급, 교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52) 독일의 면접교섭동반명령과 같은 취지로 규정하여, 면접교섭이 실제 아동의 복리에 해가 되거나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였다.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82

아울러 절차보조인, 면접교섭보조인과 비슷한 아동보호제도들에서 예산 등을 이유로 

수당이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역량있는 인재들은 빠져나가고 전문성이 없거나 생계

만을 생각하면서 활동하여 나중에 안 좋은 평가를 받는 경우를 보았다. 결국 제도는 운영

에서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바, 충분한 예산확보를 통해 유능하고 전문성 있는 인재

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정에서 상처입은 아동은 소년사건으로 

이어지거나 각종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성인이 된 후에도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때 투입하는 예산은 궁극적으로 그 어떤 예산보다 필요하고 효율적이라 

할 것이다.



Ⅳ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3. 개선방안





Ⅳ. 가정폭력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85

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그림 5] 가정폭력 사건처리 절차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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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동시행령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
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임시
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⑧ 제1항제6호에 따른 상담을 한 상담소등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20.>
⑨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
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⑩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⑪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10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⑫ 제1항제4호 및 제6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요양소 및 상담소등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0. 20.>
[전문개정 2011. 4. 12.]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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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
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
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 
12. 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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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요청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또는 전화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사후에 지체 없이 관련 서면을 제출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하거나 요청할 때에는 신변안전조치가 필요한 사유, 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3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법 제55조의2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피해자를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
2.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법원 출석･귀가 시 또는 면접교섭권 행사 시 동행
3. 다음 각 목의 조치 등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보호

가. 피해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4.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나. 가정보호심판규칙

제2조(관할) ①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법원(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5에 따른다.
2. 제1호의 가정법원 관할구역 외의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검사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의 관할 법원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3에 따른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임시조치청구 사건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③ 검사의 청구에 따라 임시조치를 결정한 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시
조치를 결정한 법원에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취소･변경 신청 또는 법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임시조치를 결정한 법원은 법 제29조제11항에 따른 취소･변경 및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있다.
1.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 전인 경우
2.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기소된 경우
3.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지 아니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경우
④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가 가정폭력행위자
(이하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12조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단독판사 또는 합의부의 구성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이 한 배상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는 해당 가정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기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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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조사의 방법) ① 법 제20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은 행위자･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관찰･심문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조사를 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 
또는 전화 조사 등 적당한 방법으로 면접･심문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사에게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의 진단소견･의견조회
2. 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
3. 법 제36조의 협조･원조
④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죄 후의 정황
2. 행위자의 심신상태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3. 피해자와의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그 정도
4. 그 밖에 심리와 처분을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임시위탁) ①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의학적인 치료와 요양이 시급히 필요
하거나 전문가의 진단소견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29조제1항제4호의 임시
조치를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수탁기관의 장에게 도주방지 등 행위자를 감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의 장은 수용 중인 행위자가 도주하는 등 행위자의 신상에 변동을 초래할 만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보호처분) ① 판사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을 한 때에는 이미 행하여진 임시조치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항고기간, 항고장 제출법원 및 항고법원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법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을 고지할 때에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보호처분이 취소되고 검사에게 송치되거나 법원에 
이송될 수 있음을 각각 경고하여야 한다.

제49조(감호･치료･상담 위탁) ① 법원장･지원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법 제4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
까지의 보호처분 집행을 위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행위자의 정신질환･약물남용 등으로 인하여 치료와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법 제40조제1항제7호의 
보호처분을 할 때에는 행위자를 수탁기관에 수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및 보고 등에 관하
여는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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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

제9조의2 (집행감독사건)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
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4조 , ｢가정보호심판규칙｣ 제53조, 
제54조제3항53)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6조, 제47조에 따라 
직권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이나 수탁기관의 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변경･취소･종료
할 수 있다. 
⑥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처분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제9조의3 (감호 등 상황의 보고) 
｢가정보호심판규칙｣제48조제1항 에 따른 수탁기관, 보호관찰소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의 집행
상황을 판사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고[ , ]하여야 한다. 
1.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이수한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2. 보호관찰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10일 안에 보고 
3. 감호･치료 결과는 1개월마다 보고 
4. 상담 결과는 상담이 끝난 날부터 10일 안에 보고 
5.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안에 보고 
6. 행위자의 이탈, 소요, 난동, 폭행, 자해,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보고 

라.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2011-1)

제13조의2 (집행감독사건) 
①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이 기록을 반환받는 즉시 개시한다. 
② 집행감독사건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하고, 별도의 사건번호를 붙여야 한다. 
③ 법원은 직권사건개시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④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24, 제67조의9제3항, 제67조의25, 제67조의26제2항 등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감독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한다. 

53) 가정보호규칙 조문의 변경에 따라 제54조, 제55조제3항을 의미하나, 아직 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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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원은 집행감독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제3항 , 제4항, 제55조의3
제1항 단서, 제2항에 따라 직권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집행감독사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해자보호명령의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한다. 

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

[별표 1]

감호위탁 보호시설

순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주소

1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양청구 지양로 137

2 서울동부지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509

3 인천지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86

4 경기남부지부 경기도 화성시 병점중앙로 154

5 경기북부지부 경기도 의정부시 입석로 45

6 강원지부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2953 

7 강원동부지부 강원도 강릉시 옥가로 56

8 대전지부 대전광역시 중구 대둔산로 350번길 19

9 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847번길 118

10 대구지부 대구광역시 갈서구 성서동로 325

11 경북지부 경북 예청군 호평면 봉호로 4057

12 부산지부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640

13 경남지부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 918

14 관주전남지부 광주광역시 북구 동운로 52번길 18

15 전북지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쑥고개옛길 127-4

16 제주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기자길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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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

제3조(대상사건) 검사는 중하지 않은 사안으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이나 교육에 동의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으며 가정구성원간 화합과 치유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1.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 가정폭력행위자의 범행 경위, 전력, 성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벽이나 약물･알코올 
남용 등의 습성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계도 등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보호관찰소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 초범이나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여 단기적인 교육으로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교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상담･교육기간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상담소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가정폭력행위자의 전력, 재범가능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상자에 대한 상담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20회 이내, 4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

으로 하는 기소유예 
2.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상담 횟수 10회 이내, 20시간의 상담을 받는 것을 조건

으로 하는 기소유예 
②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해 보호관찰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 한다.)을 
할 경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1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16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급 : 가정폭력행위자가 8시간의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제7조(위탁 상담소･보호관찰소 지정) 검사는 상담･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경우 대상자의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교육을 위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상자 주거지 관할 상담소나 
보호관찰소에 상담･교육 프로그램이 구비되지 않았거나 상담･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또는 
대상자가 타 지역 상담소나 보호관찰소 위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주거지 이외 관할 상담소나 보호
관찰소에 상담이나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사.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7. 12. 12.>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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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
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 6. 22.>
[전문개정 2007. 10. 17.]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다양한 가족형태, 복합적 사건들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

현재의 가정폭력 법제로는 다양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초기부터 대응을 하거나 갈등

해소조치를 하는 것은 어렵고 더 사건이 커지기 전에 예방적 개입도 어렵다. 경찰의 개입

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형사처벌까지 가지 않는 사건이 주로 보호사건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바, 가족간에 처벌까지 받게 하고 싶지 않으나 가정폭력으로 고통스럽거나 향후 사건이 

커질 것이 예측되는 사안에서의 예방적 차원의 개입은 불가하다.

또 취약한 가족구성원간, 즉 미성년 형제･자매 간의 가정폭력, 조손가정의 가정폭력, 

한부모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피해자뿐 아니라 

행위자도 미성년자이거나 노인이거나 취약한 상태의 경우 피해아동이 이를 문제제기

하기가 어렵고, 문제제기하더라도 오히려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성 문제에 대하여 현행 법률은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 등으로 인한 두려움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던 구성원이 행위자인 경우 나머지 가족들이 생활비 

등의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을 당하고서도 급히 처벌불원을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고통을 수인하게 된다. 생존과 생계는 현실적 문제이고 자녀가 있는 경우 생활비나 양육비의 

문제로 인해 더욱 가정폭력상황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내려

지는 경우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으로 더 큰 고통을 겪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벌고 고생했는데 

배신했다면서 행위자로 하여금 더 크게 분노하게 하여 피해자로서는 행위자의 보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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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기도 한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사사건의 절차가 너무 갈등 중심이거든요. 미국이나 외국에서는 아예 

초기에 개입을 잘 해야 된다. 초기부터 그 가족의 특성에 맞게 개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초기에 

교육받고 그 다음에 재판하고 조사받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갈등이 늘어나는 문제가 

계속 커지거든요.” - 현직 가사조사관 C

한편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에서 소년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있고, 이혼사건도 같은 

가정에서 있기도 하며, 소년사건도 반복되거나 형제, 자매 순서대로 일어나기도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는 소년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사실 그 배경에는 

심각한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가 실무상 매우 많다. 이런 경우 하나의 사건을 단독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궁극적 해결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통합적 가정법원모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으나, 현재의 법원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수단 부족

행위자의 건강문제, 특히 정신건강문제 또는 중독문제에서 비롯되는 가정폭력(음주, 

약물, 정신장애, 무기력, 자존감 결여, 분노나 적대감 등)의 경우 실질적 개선을 위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법원이 행위자에게 치료위탁결정을 하더라도, 수탁기관인 의료

기관에서 법원으로부터 위탁된 행위자를 입원시키는 것을 곤란해하거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들면서 인권침해 시비에 걸리는 경우 

의료기관으로서도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일수록 

현실은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실무상의 어려움으로 정신질환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행위자가 그대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여 사건화가 반복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의 특성상 이러한 정신건강의 문제는 행위자만이 아니라 피해자에게도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의 아동은 직접적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상 

피해자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법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가정폭력피해자와 아동이 

함께 머무를 쉼터, 가족이 다 함께 진행가능한 상담, 원만한 의사소통과 관계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가정에의 개입 및 사회복지프로그램 발굴･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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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는 일반적인 수준의 상담이나 공동생활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집중케어, 

집중치료가 장기간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의 인프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 아동이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와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던 

가정폭력을 오랜 기간 당하였거나 트라우마로 인한 피해가 큰 상황이라면, 정신건강문제는 

피해자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17년에는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여성이 남편에게 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3차례나 신고하고서도 막상 경찰조사과정에서는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고는 아들과 함께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54) 가정폭력 

피해자의 절망과 트라우마를 생각하면, 아동의 양육책임을 피해자에게 오롯이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아동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드러내는 예라 하겠다.

또 가령 미성년인 형제나 자매 간 심한 가정폭력이 있었고 부모는 이를 그대로 방치해

왔던 경우, 현재의 가정폭력 법제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인 일방을 주거

에서 퇴거시키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경우 재판부는 행위자에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뿐 아니라 부모 등 가족구성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거나 처분을 내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만 행위자나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근본적 해결은 하지 못하게 되고, 행위자는 다시 고통스러운 

공동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다. 법규정의 현실성 미비

치료를 강제해야 하는 사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런 경우 특히 해당 

가정의 아동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치료를 강제하는 것이 어렵다. 법원은 

이런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에 따라 보호처분을 내려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할 수는 있지만, 이를 받아줄 치료기관이 많지 않고 행위자가 치료에 

진심이지 않은 경우 효과가 없게 되며 그나마도 1년이 최대로 가능한 기간이라서 1년 

안에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즉 현실에서의 가정폭력 양상 및 행위자, 피해자의 상황에 

비추어 법규정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또 형사고소를 하지 않고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결국 최대 3년까지 인정

될 수 있는데, 치료위탁같은 명령은 불가능하고 주거에서 퇴거하거나 접근금지 정도만 

54) 가정폭력 시달려온 20대 여성과 아기 숨진 채 발견...자살 추정(2017. 2. 6.), TBS뉴스(https://

tbs.seoul.kr/news/bunya.do?method=daum_html2&typ_800=6&seq_800=1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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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조차도 실질적인 위험이 없이는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가정의 아동이 

피해자이거나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보호를 받기는 어렵고, 두려움 

속에서 함께 살게 될 뿐이다. 

라. 형사절차와 가정보호절차 간 이분화에 따른 피해자 보호의 공백

가정폭력은 형사절차로 가는 경우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이 종료되기도 하고, 보호

절차로 가는 경우 행위자가 별다른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이 피해자

이거나 목격자인 경우 아동에게 진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 죄책을 덜려고 하거나, 

아동이 부담을 느껴 스스로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한다. 

수사 후 보호절차로 가는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로 아동이나 다른 가족구성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형사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가사조사관의 조사가 없이 수사

기관의 수사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오히려 정확한 상황파악이 어려워

지고 그 결과 처벌불원이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비율도 매우 많다. 또 기소

유예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교육이나 상담의 기회조차 없이 선처를 받게 되므로 행위자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신고자나 진술자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화를 내는 사례들도 

많이 보게 된다.

한편 보호절차로 가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 대한 조사명령을 통해 조사와 심리를 

하게 된다.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성원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가정폭력범죄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을 밝혀서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또 보호관찰소장에 대한 조사요구도 가능하며, 정신건강

의학과의사, 심리학자, 사회학자, 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행정기관, 상담소 등 단체에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1조, 제22조, 제33조). 그런데 이처럼 보호사건으로 가는 경우 

충분한 조사 및 심리가 가능하도록 법원을 조력하는 조사관이나 전문가, 위탁기관이 충분

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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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결론

이처럼 현행 가정폭력 관련 법제에서는 다양한 가정폭력양상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고 

생활비, 양육비 등 현실적 문제들을 생각할 때 실질적 보호를 하기가 어렵다. 특히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가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자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충분하지 않고 아동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부족하며, 가사조사관, 위탁기관, 전문가

들의 지원도 한계가 있어 문제이다.

3. 개선방안 

가. 법원의 적극적 역할 

다양한 가족형태, 그로 인해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사건들, 가족내의 문제라는 특수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배경이 되는 문제들을 외면한 채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만 

판결이나 결정을 내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한다. 특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이 이를 달리 사건화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바, 결국 가정법원의 후견적･
복지적 기능으로 적극적 역할을 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가정보호사건에서 해당 가정폭력이 부부간에 한정되는 것이고 자녀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되거나 사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간접적 피해자이거나 부부간의 

갈등이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원이 부부간의 갈등에 대해서만 처분을 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해당 아동에 대해서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령 부부 중 일방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나머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상태가 아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한 경우, 법원은 해당 아동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다. 

또 현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이 직권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으나, 아동보호를 

위해서 직권으로 발동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판사가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에 ‘아동과 부모가 

함께 진행하는 가족상담조항’, ‘부모에 대한 이행사항 명령’, ‘아동이 부모와 분리 후 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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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에 대한 조항’, ‘행위자의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 지급조항’,‘법원이 판단하기에 피해자 

및 다른 가족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이행명령’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해아동보호명령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판사의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보호명령･피해자보호명령으로 또는 다른 준수사항을 

명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원의 적극적 역할은 사법기관인 

법원이 직접하기엔 한계가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구현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에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기능과 

관련하여 ‘전담지원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정법원의 영역 중 ‘재판의 

이행 또는 집행과 연관된 영역’은 법원 내의 전담지원기관에서 가정법원을 지원하지만 

개별 가정법원 및 개별 법관의 업무와는 분리된 기구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또 전담지원기구는 동시에 가정법원 조사관의 직무역량강화에 직접 기여하면서, 

간접적으로는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관여하는 다른 기관(보호사건절차에 관여하는 경찰, 

검사,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 수행에서 통일성을 기할 수 있도록 협력

함으로써 가령 보호사건의 경우 사건의 발견-조사-송치-보호처분-집행이 연속되고 누락

없이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절차가 될 수 있게 역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면접교섭센터, 교육센터, 후견센터 등의 업무도 장기적으로는 통합해서 

이 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다55). 실제로 가정법원이 후견적 기능을 모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복지적 기능을 사법기관에서 담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아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별도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에는 아동복지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아동청

(Jugendamt)이 있다. 아동청은 1922년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 

설립되어 공적인 아동복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56). 아동청의 업무는, 부모에게 양육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양육관련 상담, 탁아소와 유치원의 자리를 제공하고 양육

관련 상담, 방과 후에 부모들이 직접 돌보지 못하는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것,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들이 학교와 직접교육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 아동이 관련되어있는 재판절차(형사재판, 친권과 양육권에 

5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2022), 529-531쪽
56) 김상용(2013). 독일 아동청의 역사, 조직 및 임무: 법학논문집, 37(1), 322-3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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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재판절차, 이혼절차, 입양절차 등)에 관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수행, 친권과 면접교섭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부모에게 상담과 지원서비스 제공, 아동을 위하여 후견인이 선임

될 필요가 있는 경우(부모가 사망했거나 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후견,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양육지청구를 자녀의 대리인으로 수행, 입양재판에 있어서 아동청의 의견 

청취 등이 있다57). 독일은 16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로서 각 주마다 주아동청이 있고 

그 주의 아동복지업무를 관장하는데, 아동청은 아동을 둘러싼 갈등, 아동양육 및 궁핍에 

대한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기관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재판에 있어서 

법원의 신뢰가 크다고 한다58). 대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마땅한 위탁기관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장에서 민간기관의 한계로 인해 활동에 제약을 느끼고 있는 우리

나라의 현실을 생각해본다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도입을 고려해 보아야 할 부분

이라 하겠다. 실제 우리나라의 많은 아동 관련 단체들이나 기관들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기도 하다. 

미국은 1980년대까지는 가사분쟁을 대심소송구조에 따른 민사사건과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해왔으나, 사건처리의 초점이 이혼보다는 자녀의 복지에 맞추어지게 되면서 자녀의 

최대 이익(the best interest of child)을 증진시키기 위한 인간행동과학 분야 전문가의 

개입을 확대해왔다. 그 대표적인 복지서비스로 이혼 부모교육, 이혼조정, 면접교섭관리, 

양육평가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는 사회의 변화와 요구에 맞추어 

계속 변화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거쳐왔다. 미국의 초기 가정법원 복지서비스는 주로 부부 

화합을 목표로 하는 상담･치료에 집중했지만 이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파탄주의 

이혼(no fault divorce)이 확대되고 이혼의 확대되고 이혼의 순기능을 강조한 여성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전하여, 이혼 후 발생하는 아동의 피해에 주목해 아동의 권리를 강화

하는 복지서비스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혼 후 적응과 갈등관리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형태도 사건 절차에 따라 선형으로 진행하는 위계형 모델

(hierarchy)에서 당자자의 욕구와 갈등 정도에 따라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사건해결을 

모색하는 맞춤 사례관리형(differentiated case management) 모델로 전환하였다59). 

이런 점에서 우리 가정법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생각이다. 우리 가정법원에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많은 기능이 가능한 법규정이 만들어지더라도, 결국은 인력과 

57) 김상용(2013), 325-337쪽
58) 김상용(2013), 337쪽
59)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22-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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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문제가 제기될 것이다. 또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기관으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행정이 해야할 일을 법원이 하는 것 자체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고, 중복되게 자원을 

준비해둘 필요도 없을 것인바,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청’과 같은 중간

역할을 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특히 근본적으로 사법행정을 하는 법관조직에서 

아동과 가정을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연구하는 전문성 강화 교육, 

가사조사관의 양성 및 연구, 위탁기관 발굴 및 설립, 관련 기관들의 관리감독, 절차보조인 

및 면접교섭보조인제도 등의 운영, 후견인 명단의 관리 등의 업무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을 하면서 사법절차와 법원의 기능을 지원하는 공단과 같은 조직 또는 국가내 

아동 관련 업무 전반을 관장하는 아동청의 설립을 제안한다. 

나. 절차보조인 등 아동을 위한 제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3항에서 ‘법원은 심리를 할 때에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에게 의견 진술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미성년인 경우에는 의견진술 기회보장만으로는 실질적 보장이 되지 아니한다.

이에 가정폭력사건에서 행위자의 퇴거, 복귀,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의 접근금지 등 임시

조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의 종료로 행위자가 가정에 복귀하는 경우, 부 또는 모가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경우, 고소취하, 처벌불원, 합의의사가 제출되는 경우 등 아동

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나 재판상 행위가 이루어지는 때에는 아동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때 아동의 의견이 피해자에게 경도되었거나 행위자에게 압박받아 

표명된 것은 아닌지 등 아동의 진정한 의견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 이러한 각 

법률적 행위 및 처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도 

아동에게 잘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이러한 설명이 선행되어야 아동의 진정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절차보조인이 필요하다. 

절차보조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법안은 위 이혼절차 부분에서 설명하였다. 다만 이는 

가정폭력사건이 가정법원 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만 한정되는바, 수사단계이거나 

형사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절차보조인이 아동에게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더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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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법조문의 개정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판사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는데, 피해자보호

명령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달리 직권으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판사가 가정폭력에 노출

되거나 직간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아동을 발견하는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을 발동할 

수는 없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발동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아동

학대를 전제로 하고 있어서, 가정폭력상황에서 판사가 아동에게 또는 아동을 위해 가족

전체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가정폭력 상황에서도 가정폭력의 직접 

피해자만이 아닌 다른 가족, 특히 아동에 대해서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이 부부간의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간, 자매간 등 미성년자 간 

또는 조손간의 폭력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행위자가 미성년자이거나 노인이기 때문에 

피해자보호명령상 행위자와 피해자 간 분리의 방식을 ‘퇴거’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이혼소송과 동시에 피해자보호명령이 진행되는 경우 면접교섭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면접교섭을 제한하지 않아, 피해자와 아동에게 불안감과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재판부의 입장에서 좀더 다양한 양태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각호의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에 맞는 인프라의 구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보호를 위해 재판부가 일정한 준수사항을 함께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해자보호명령으로 하게 되는 경우 불이행시 처벌의 부담이 있게 되므로, 

행위자, 피해자, 가족구성원에게 이행하도록 부담시키는 법적 근거를 두는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다. 재판부가 이러한 준수사항을 부과한 후 이행실태조사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좀더 폭넓고 유연하게 이 가정에 대해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이행실태조사

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인프라의 구축까지도 필요하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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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현행 개정법률안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
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
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행위자에게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생활비, 양육비, 
부양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6. 피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피해자 및 

미성년 자녀를 양육지원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양육
지원, 상담위탁, 필요시 가족상담

7. 피해자 및 피해자의 미성년 자녀를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8. 행위자 및 가족구성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명령 
기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라. 가사조사관의 숫자 및 전문성 고양 

가정폭력은 쌍방폭력의 경우도 많고 피해자도 피해로 인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가정폭력문제를 이혼사건에 활용하거나 양육권분쟁에서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하여 쉽게 결론내리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양육권을 포기하고자 하기도 하여서 가정폭력과 자녀양육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도 있다. 경제적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야 하며, 정서가 불안정하거나 

감정적 갈등에 대해서도 조사범위에 넣어야 한다. 이러한 복잡한 사안들이 얽혀있다보니 

가정보호사건에서의 가사조사는 좀더 면밀하고 입체적으로 조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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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사조사관의 숫자를 늘리고 전문성이 고양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부간의 가정폭력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라, 아동인권적 측면과 양육권의 측면

에서도 판단이 가능하고 아동의 의사를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아동의 진심을 볼 줄 아는 

감수성과 이해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4.)의 선행연구에서 연구된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의 노출은 아동에게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권위주의적 

양육자들은 배우자나 자녀를 인격적 존재로 지각하지 않고 자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

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의 사실주장과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60). 또 해당 아동에게 장애가 있거나 다문화아동이라고 한다면 장애의 특성

이나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그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가사조사관 뿐 아니라 

가사사건에서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명하고 판단해야 하는 절차보조인, 면접교섭

보조인, 법관 모두에게 해당되는 부분으로, 더욱 깊이있게 연구하고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전문성이라 하겠다.

마. 인프라의 확충

법원이 위탁할 수 있는 위탁기관, 위탁기관에 대한 감독이 가능한 인력, 치료감호기관, 

상담기관, 감호위탁시설, 양육지원센터, 이주민지원기관, 통역지원기관, 장애인지원기관 등 

충분한 기관이 마련되어야 법원이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외부기관 연계 관련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법원의 연계담당자 업무분장을 체계화하며, 

연계담당자로서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기관 연계의 절차별 역량을 강화하며, 다양한 서비스

기관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부처 기관간 공식적인 연계가 중요한데,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를 배경으로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 배치되어 있는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기관과의 연계를 가정법원과 정부부처, 또는 가정법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업무의 협약이 체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61).

특히 중독이나 정신적 문제로 인한 가정폭력의 경우 의료기관 등의 위탁을 통해 완치에 

이르기까지 조력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해결이 불가능하다. 선행연구(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19)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도 미국의 가정폭력 문제음주자 치료사법체계인 

60)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심리지원협회(2020), 156~182쪽
61) 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2019). 121~1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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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법정(Drug Court)’과 같은 제도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이는 치료와 재활, 직업교육, 

교육보조, 주택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사법과 결합한 체계로서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needs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의 발굴이 중요하다62). 또 우리 법제는 치료위탁을 하여도 

행위자가 거부하면 강제할 수단이 없는바, 법적 강제력을 수반하여 치료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들이 수용가능하도록 가정폭력의 경우에 위탁가능한 

의료기관들의 질적, 양적 확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바. 집행감독 및 이행실태 조사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 98-4)에 따르면 법원은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에 관한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거나(가정폭력처벌법 

제44조) 또는 조사관에게 집행상황 보고를 명하거나 행위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 심리할 

수 있다(가정보호규칙 제54조, 제55조 제3항). 

또한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특2011-1)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하게 되는데, 이행실태조사, 

조사관의 집행상황 보고, 행위자 등을 소환하여 조사, 심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2개월마다 그 이행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각종 처분을 변경하거나 집행종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집행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법원이 각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행실태를 직접 조사하고 집행감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가사조사관을 통해 할 수 있겠지만 각 사건마다 판결을 위한 기본

사건조사를 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기에 사실상 가정법원의 자원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이다. 따라서 이행실태조사를 위한 가사조사관을 별도로 두거나 가사조사관의 수를 늘려 

담당사건의 수를 줄이면서 자신이 기본사건조사를 한 사건의 이행실태조사까지 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을 담당하는 경찰, 보호관찰관, 위탁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이행실태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는 것을 법에 규정하는 

62) 차진경, 신현주(2012), 가정폭력 문제음주자의 특성분석을 통한 치료사법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7호, 281~2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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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에 노출되거나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아동이 

있다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아동에 특화된 기관의 조력으로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렇게 다른 기관을 통한 이행실태 조사는 단순히 보고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흐를 가능성이 큰바,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소통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아동 

최상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식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 소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가정폭력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적극적･후견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하여 법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두고, 인프라 

구축 등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한편 소년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심각한 가정폭력사건이 배경이 있다거나 엄마에 의한 

아동학대사건을 조사하다보니 아빠에 의한 가정폭력사건이 더욱 심각하여 엄마가 신고

조차 할 수 없었다거나 이혼사건을 하다보니 사건본인이 사실상 심각한 방임의 상태이거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속에서 보호가 시급한 상태인 경우와 같이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대해서 현소혜(2014)의 연구에서는 가정법원 내에 가칭 ‘문제해결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처럼 복합적인 사건들이 있는 것으로 인지되고 가정폭력과 관련된 각종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내에 설치된 문제해결

센터에 사건이 송치되고, 문제해결센터장의 지휘 하에 담당 법관과 담당 가사조사관이 

배정되며, 담당 가사조사관은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과 상담을 하고 각종 서비스를 안내

한다. 담당 가사조사관은 가사조사를 하여 통합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담당 법관에게 제출

하고 담당 법관은 다종의 재판을 하게 된다. 이후 담당 가사조사관은 사후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재판절차 중이라도 피해자보호를 위한 긴급구조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입소 등 관련 

기관과 연계를 할 수 있다63). 이와 같은 안은 포괄적 지원 체계의 확립이 가능하고 통일성 

있는 판결이 내려지는 장점이 있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통합가정법원으로 기능할 

수 있겠다. 다만 현재의 법원 사물관할이나 법원조직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한 법관이 

63) 현소혜(2014), 가정폭력 개입 사건의 처리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Vol 441, 90~9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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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정의 모든 사건을 다 담당하는 것이 과연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에 최소한 가사조사관이 한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는 조사보고서의 공유나 

가사조사관 간의 협의를 통한 종합보고서와 같은 방식으로의 통합적 접근을 하여 각 담당 

법관들에게 제출하는 대안을 먼저 시행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다만 이때의 

공유가 한 조사관의 선입견이나 불충분한 조사가 계속 따라다니는 문제점이 되지 않도록 

가사조사관의 팀제 운영이나 질적･양적 보완, 노하우와 전문지식 보강 등 보완방법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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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가. 소년 사건 처리 원칙과 개요

(1) 소년사건의 이원화 구조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의 반사회적 성향을 교정하고, 그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소년사건에 대하여 이원화된 처리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소년보호사건과 소년

형사사건으로의 구분을 의미한다.

법원행정처 (2025)에 따르면, 2024년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5만848건으로 

집계됐다64). 이 가운데 보호처분을 받은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294명으로 파악됐다. 

소년이 비행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검찰과 법원은 해당 소년의 연령, 범행의 내용 및 

죄질, 그리고 과거의 범행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또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이원화 체계는 비행 청소년의 교화 및 

재사회화라는 목적 아래, 개별 사건의 특수성과 소년의 특성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가능

하게 한다.

소년보호재판은 소년의 비행 사실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그에 따른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해당 절차는 사건의 접수부터 보호처분 결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조사를 동반하며, ｢소년법｣에 따라 엄격하게 규율된다.

(2) 소년보호사건의 대상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은 ｢소년법｣ 제2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의 소년으로 한정된다. 

보호사건의 대상자는 다시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포괄적

으로 ‘비행소년’이라 칭한다.

범죄소년은 범죄행위를 한 소년 중, 범행 당시의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고, 보호처분 

시점에서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9조 참조). 

이 경우,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며, 그 외에는 소년

형사재판의 대상이 된다.

64) 대법원(2025). 2025 사법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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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로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9조). 이들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으나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범소년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을 반복하거나, 음주 후 소란을 일으키거나 유해환경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등의 

성향을 가진 자로서, 그 성격 및 환경에 비추어 장래에 형벌 법령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만 10세 이상의 소년을 지칭한다(소년법 제4조 제1항 제3호).

위와 같은 세 유형은 모두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며, 각각의 특성에 따라 보호처분 

절차 및 조치가 달리 적용된다.

(3) 소년형사사건과의 비교

소년법은 소년보호사건뿐 아니라 소년형사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소년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 형사

절차에 준하여 처리되며(소년법 제48조), 다만 소년의 연령적 특성과 교육 가능성을 고려

하여, 심리 방식이나 형벌 결정 등에 있어 차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예컨대, ｢소년법｣ 제58조는 소년의 심리 방식에 대한 특례를, 제59조 및 제60조는 

소년에게 부과할 수 있는 형벌의 종류 및 집행 방식에 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어, 일반 

성인범죄자와는 다른 처우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소년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보호적 사법의 원칙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입법적 의도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사처벌과 구별되는 비형벌적 처분으로서, 소년의 전과기록에 포함

되지 않으며, 장래의 신상에 어떠한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보호

재판은 처벌보다는 회복과 재사회화 중심의 사법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소년보호관찰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대안교육, 상담 및 선도 프로그램 참여,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 등을 병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소년의 행동 교정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별화된 개입의 일환이다.

또한 소년부 판사는 필요에 따라 보호자에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등에서 시행하는 특별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명할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자의 보호역량 

강화를 통해 소년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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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및 전문가 의견 반영

가정법원 소년부는 사건을 접수한 후, 소년조사관에게 사건을 배당하여 소년의 범행 

경위, 환경, 가족관계 등을 포괄적으로 조사하도록 한다. 이후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공개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년부는 필요 시 심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65). 또한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

심사 결과 및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 및 의견서도 심리 판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5) 소년의 보조인 제도

소년은 재판 과정에서 보조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보조인은 소년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고, 적정한 심리 및 처우 결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조인은 법적 

자격 제한이 없으나, 보호자 또는 변호사가 아닌 제3자를 보조인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소년법 제17조 참조).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조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위탁되지 않은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보조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국선보조인의 선임에 소요되는 비용66)은 국가가 부담한다.

65) 법규정은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 참여한 판사와 가사조사관,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모두 실제 지난 

십 년 이내에 이 제도의 시행을 경험한 바 없다고 답변하였다.
66) 2025년 현재 1건의 소년보호사건에 배정되는 국선보조인 지급 예산은 세전 20만원 가량 (세후 

18만 2,400원 가량) 으로 접견이나 상담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필요비용조차 보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크다. 서울 경기권 법원을 제외하고 지역으로 갈수록 변호사가 소년사건의 국선보조인을 

지원하는 경우가 급격히 적어지기 때문에(주로 사회복지사나 종교계 종사자 등이 지원) 전국적으로 

고르게 소년범에 대한 변호사의 국선보조 조력에 제약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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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업무흐름도 및 구체적 절차

[그림 6] 소년사건 절차 흐름도

소년법은 범죄 또는 비행을 저지른 소년의 교화와 재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보호 중심의 사법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 사건의 송치 및 통고

소년이 범죄 또는 비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찰서장, 검사, 법원은 해당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소년의 보호자,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의 장, 보호관찰소장 등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관할 소년

부에 통고할 수 있다. 여기서 ‘통고’란, 소년보호재판 절차를 개시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

하는 공식적인 통지를 의미한다.

첫째,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① 검사가 직접 보호사건으로 송치하거나, ② 소년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소년형사부가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로 이송할 수 있다(소년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또한 보호소년의 보호자, 학교, 사회복리시설, 보호관찰소의 장은 사건을 

직접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소년법 제4조 제3항).



Ⅴ. 소년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법원의 개입과 지원

113

둘째,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4조 제2항), 이 외에도 보호자나 관계 기관장이 통고하는 방식 역시 허용된다(제4조 제3항).

셋째, 우범소년에 대해서도 위와 동일하게 송치 또는 통고가 가능하며(소년법 제4조 

제2항, 제3항), 이는 수사기관을 반드시 경유하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구분되는 소년보호

사건의 특수성이라 할 수 있다.

(2) 신병에 관한 처리: 임시조치

소년부 판사는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년법 제18조 제1항).

① 보호자 또는 적절한 위탁자에게 소년을 위탁,

② 병원이나 요양소 등에 위탁,

③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하는 방식이 있다.

특히 ③의 경우를 ‘임시위탁’이라 칭하며, 이 조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법정 기간 준수가 중요하다(제18조 제3항).

(3) 조사절차

조사는 소년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필수적인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과정이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심리 개시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보호처분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원화67)되어 있다.

① 법원 내부 조사절차68): 조사관 조사, 전문가 진단, 심리상담조사, 시험관찰, 청소년 

참여법정 등,

② 법원 외부 조사절차: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69), 보호관찰소 등을 

67) 실무상 내부 조사절차보다는 외부 조사 (특히 보호관찰소)가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가정법원 가사조사관의 경우 이혼 사건 가사조사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호관찰소 조사가 

현실적인 타협점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어서다. 특히 재범으로 인한 소년사건 회부 소년의 경우 

대부분 보호관찰소에 의한 조사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68) 앞서 언급한 대로 조사관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식의 경우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는 상황이다.
69)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서의 조사의 경우, 단순 폭력 사건 등 수강명령 (2호 처분)이 병과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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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조사.

이러한 조사 여부 및 방식은 소년부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4) 심리 절차

소년부 판사는 조사 결과를 포함한 사건기록을 검토한 후, 사건에 대한 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심리개시결정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소년 또는 보호자는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년부 판사의 허가가 필요하다(소년법 제17조 제1항). 단, 보호자 

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소년법 

제17조 제2항).

또한, 형사소송법 중 변호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은 소년보호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조인에게 준용된다(소년법 제17조 제6항).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에는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 등 

적절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하며(소년법 제17조의2 제1항), 위탁되지 않은 경우

에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국선보조인을 지정할 

수 있다.

(i)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ii)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보조인 선임이 어려운 경우,

(iii) 기타 보조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보호처분의 결정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1) 불처분결정

소년의 비행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호처분 없이 종결

할 수 있다: 보호자의 보호의지 및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비행 내용이 경미하거나 우발적

이며,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경우 등.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조사를 진행하면서 교육도 일정부분 병행하면서 이후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활용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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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존에 다른 비행으로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형사재판을 통해 판결이 확정되어 

새로운 보호처분이 불필요한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2) 검사에게 송치

범죄소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소년법 제7조).

사실관계를 다투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벌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확인되며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사건 접수 후 소년이 19세 이상임이 밝혀진 

경우.

만약 사건이 법원으로부터 송치된 것이었다면, 해당 결정을 내린 법원으로 사건을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제51조).

3) 보호처분70)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법｣ 제32조 제1항에 명시된 

각 처분 중 하나 이상을 결정한다. 이들 처분은 병합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제32조 제2항), 

필요시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수강을 명할 수 있다(제32조의2 제3항).

70) 소년법상 보호처분 1호부터 10호 (소년법 제32조 제1항)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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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년사건 처리 관련 주요 조문

(1) 소년법 주요 조문

제7조(형사처분 등을 위한 관할 검찰청으로의 송치) ①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 판사의 재량적 판단 중요

제9조(조사 방침)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 조사관은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소년법｣ 제9조),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
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소년법｣ 제12조). 

제11조(조사명령) ①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심문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소년부는 제4조제3항에 따라 통고된 소년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사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인 선임) ①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아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의2(국선보조인) ①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보조인이 없을 때에는 법원은 변호사 등 
적정한 자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 보조인을 통하여 소년의 구체적인 상황 확인이 가능71)

제18조(임시조치) 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하여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2.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3.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 이를 통하여 소년의 상황 다양한 경로로 파악 가능

71) 다만, 실무적으로 국선보조인과 사선보조인 간의 간극이 발생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사선변호인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선임되어 사건을 파악하고 변호인 의견서 또는 관련 증거 등을 수사단계에서부터 

제출할 수 있으나, 국선보조인의 경우 대개 수사를 지나 첫 번째 심리 기일이 열린 이후에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 소년재판의 비공개 원칙(법 제30조의2 등)에 따라 국선보조이라 해도 재판부를 통해 

기록 열람이나 복사가 매우 제한되므로 통상의 형사사건 피고인 국선변호와 비슷한 역할을 기대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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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기록의 작성) ①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보호사건의 조사 및 
심리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 조사 및 심리의 내용과 모든 결정을 명확히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조사 기록에는 조사관 및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심리기록에는 
소년부 판사 및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의2(기록의 열람･등사)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은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열람
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다만, 보조인이 심리 개시 결정 후에 소년 보호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소년부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 기록의 관리 및 검토 과정에서 소년에 대한 자세한 조사, 책임자 명기 등 제도적으로 보완 가능

(2)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대법원재판예규 제1865호

제5조 (국선보조인 선정) ①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정신･심리전문가의 보조를 받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호의 정신･심리 전문가 등 명부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② 소년부 판사는 제4조제1호의 법률전문가 명부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한다. 다만, 변호사 중에서 국선보조인을 선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공익법무
관을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더라도 보조인 업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년범 지원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제도

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가정법원･지방법원은 소년부 판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법 제32조제1항제6호･
제7호 처분 관련) 및 위탁집행기관(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처분 관련)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년보호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실무상 필요한 제도이지만 현실은 형식화에 그치고 있음

제10조 (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다만, 소년법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기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대안교육기관 및 사회봉사할 장소 또는 시설은 제외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기관 위탁과 심사의 근거와 연결

제12조 (집행감독사건) ① 소년부는 법 제32조제1항제1호, 제6호 및 제7호의 보호처분(다른 보호처분이 
병합되었는지 불문한다)이 확정되면 바로 직권으로 집행감독사건을 개시한다. 다만, 상소심에서 확정된 
경우에는 1심법원이 기록을 반환 받는 즉시 개시한다. 
⑤ 소년부 판사는 규칙 제33조제1항의 위탁보호위원이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년의 신병을 인수
하여 감호할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조사관에게 그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집행감독 과정에서의 법원의 개입 근거와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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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타 참고 조문

일반가사조사명령 등의 조사보고에 관한 예규 (대법원재판예규 제1633호)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대법원재판예규 제909호)
일부 피고인을 소년부에 송치할 때의 송치결정 송부방법(재형 85-2) (대법원재판예규 제241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소년사건 조사 제도의 종류와 역할

소년보호사건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접수되면, 다음 절차로서 조사단계에 이르게 된다. 

조사는 주로 소년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된 제반 사정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서, 소년의 

생활환경조사라는 기능적 성격을 갖는다.

조사는 소년부 판사의 감독 아래 이루어지며, 조사업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춘 소년

조사관이 판사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송치 또는 통고된 소년, 보호자, 참고인 등을 심문하게 할 수 있으며,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위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전문가의 진단 및 의견을 

요청할 수도 있다.

조사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이 연구가 가정법원의 절차 상 놓인 소년에 대한 법원의 개입 및 통합적 관점에서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이므로, 법원이 소년을 대면하거나 소년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하는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원 조사관에 의한 직접조사

소년부 판사가 법원 소속 소년조사관에게 조사명령을 내리면, 법원은 소년에게 ‘출석

요구서’를 송부하게 된다. 소년은 보호자와 동행하여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이 과정에서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건 경위, 반성 여부 등을 포괄적으로 진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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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사는 소년의 진술 외에도 보호자의 양육 태도와 선도 의지에 대한 진술 청취를 

포함하며, 이는 보호처분 여부 및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 자료로 활용된다.

(2) 청소년꿈키움센터 및 보호관찰소 위탁조사

소년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꿈키움센터)나 보호관찰소에 위탁되는 경우, 약 

3~5일간 상담 및 교육을 통해 소년의 태도, 반성 정도, 개선 가능성, 성장 배경 등에 대해 

집중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보호자 또한 양육 방식, 보호능력, 선도의지 등을 평가받는다.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소년부 판사는 소년에게 위탁결정서와 

함께 가정법원 소환장을 발부한다. 이 위탁기간 동안의 조사내용은 조사보고서로 작성되어 

소년부 판사에게 제출되며,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된다:

∙ 소년의 태도 및 반성 정도

∙ 개선 가능성

∙ 성장 과정, 가정환경, 학교생활, 교우 관계

∙ 사건 동기 및 사후 정황

∙ 보호자에 대한 조사 결과

(3) 보호관찰소 조사

4호 또는 5호 보호처분을 이미 받은 소년이 재비행을 저지른 경우, 해당 소년은 보호

관찰소의 ‘결정전 조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결정전조사 안내문’이 송부되며, 보호관찰소는 

기존 보호관찰 자료 및 새로 실시되는 조사를 바탕으로 심층 평가를 수행한다.

소년과 보호자는 정해진 날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가정 방문조사 또는 전화면담을 통해 보완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에서는 

보호자의 통제력, 보호능력, 재비행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이 중요하게 평가되며, 

보호자와 소년의 동시 출석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조사

소년이 중대한 비행을 저질렀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소년부 판사는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소년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이 경우 3~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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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주까지 연장 가능) 동안 심층적인 조사 및 교정교육을 받게 된다.

해당 조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루어진다:

∙ 비행의 정도가 심각하여 중한 보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 보호관찰 중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면 곧바로 호송차를 이용하여 현장 이송되며, 위탁 사실은 학교에 

별도 통지되지 않지만, 출석일수로 인정된다. 위탁 기간 동안 소년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심층조사를 받는다:

∙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

∙ 일상생활 태도(기상, 취침, 식사, 청소 등)에 대한 관찰

∙ 교육프로그램 참여도(예: 분노조절, 자기통제 교육 등)

∙ 상벌카드(칭찬카드･꾸중카드) 누적 기록

∙ 타 소년과의 상호관계, 사건 후 태도 변화 등

이 모든 정보는 분류심사보고서로 작성되며, 해당 보고서는 소년의 교정 가능성, 보호 

필요성, 관계성, 생활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서술하는 문서로, 판사의 보호처분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추가로, 분류심사원에서는 매일 생활일지가 작성되며, 이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감호업무지침｣ 제32조 제2항에 따라 생활지도일지(별지 제2호 서식)로 관리된다.

나. 심도있는 조사라도 처벌을 위하여만 활용할 수밖에 없는 한계

소년사건에 대한 조사는 일종의 침익적 결정을 예정하고 이루어지므로 양육환경조사나 

아동보호사건 조사보다도 법원 주도적인 조사가 많은 영역이다. 임시조치를 통하여 아동의 

거처를 가정에서 기관이나 시설로 옮기면서까지 자세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소년 

사건 조사의 특징이다. 

조사의 내용도 비교적 자세한 편이다. 이혼 사건의 경우 부부 중심으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지만 소년 사건은 해당 소년을 기준으로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아동의 출생

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정환경, 친구관계, 학업과 일상생활, 친족을 포함한 아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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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한 체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이 조사된다. 

그러나 소년 사건을 처리하는 판사는 이 조사결과는 소년사건 기록에 편철되어 소년법에 

근거한 처분만 내리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사용될 뿐이다. 소년 사건의 매우 높은 수준의 

비밀유지의무와 비공개 원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아동을 위한 법원의 개입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행 사실 자체를 많이 묻기보다는 이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 되었고 어떤 가정 환경에 자라서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건지 그래서 정말 전반적으로 다 보거든요. 소년 보호 재판 자체가 얘를 

처벌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아이가 다시 잘 돌아와서 원래대로 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을 조사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해서 어떤 친구들이랑 사귀고 공범은 누가 있는지 또 또래 누구랑 어울렸

는지 그 이후에 부모님의 대응은 어땠는지 이 아이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는 어떤지 부모님은 

또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신지 억울해하는 건지 아니면 뭘 이 계기를 삼아서 낫게 해보려고 노력을 

하시는지 등등 되게 많은 것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돈 주고도 그런 전문가(법원 내 가사조사관) 못 만나니까 

그래서 저는 소년 조사관님들은 다 피드백이 워낙 좋았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너무 많아져서 

나중에는 이제 그 조사관님들에 대한 평가가 진행될 만큼 아주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너무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긴 해요.”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다.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 협업의 부재

소년보호협의회를 운영하도록 대법원예규에 근거가 있기는 하나,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

거나 그나마도 형해화된 상황이다. 정작 실무에서 필요한 것은 기관장이 모여서 어떻게 

협의할 지를 정하는 거대담론보다 개개의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협업체계 구축이다.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면서도 법적 근거도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도 없어서 불확실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소년 사건 진행의 엄격한 밀행성 때문에 

수반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가령, 만 13세, 중고거래 사기 공모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심리전 조사에 비협조적

이고 가출･귀가불이행이 지속되자, 소년부가 소년분류심사원 4주 위탁을 결정하였다. 

심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가 도착했으나, 그 보고서 안에는 Wee센터 상담 기록, 아동

보호전문기관의 아동 방임 관련 모(母) 상담 기록, 지역아동센터의 장기 관찰 기록 등 

핵심 생활･관계 정보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이 경우 판사는 심사원 내 단기 관찰결과에 

따라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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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공개 원칙에 따른 조사 결과 참고 제약

위기 가정의 경우 이혼과 자녀의 소년보호, 가정보호나 아동학대가 겹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판사들의 각 담당 사무분장이 다르고 이를 조사하는 조사관이 다르다 보니 상호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중복 조사를 하거나 종합적 고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작은법원 지원급에서는 판사의 사무분담이 중복되어 있고 주로 1명의 조사관이 

이혼, 가정보호, 아동보호, 소년사건 등 모든 조사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별 제약 없는 조사결과의 공유가 가능한 상황이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당사자가 그걸(다른 사건 관련 자료) 떼와야죠. (가사조사관의) 조사 보고서는 

열람 제한된 경우가 좀 많아서 그 당사자는 또 하지 못할 수는 있긴 하겠네요.”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무슨 주민센터나 이런 데 위기 가정이다 뭐 이 정도를 알려줄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하여튼 소년범과 

연관돼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그렇게 해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 소년 재판 

자체가 비공개인데 쉽지는 않아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일단 조사만 돼 있으면은 그 조사는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분류 심사원이나 결정전 조사 퀄리티도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무 중복해서... 몇 개월 동안에 몇 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간 그런 조사가 너무 심도 있게 하다 보니까 겹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저는 조사 보고서를 좀 공유하면 안 되겠냐.... 데이터가 

쌓여야지 이 사람들의 과거 이거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하니까 중복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지 않고...” - 현직 부장판사(가사소년 전문법관)

“다른 관련 사건이 있다고 해서 열람 권한은 저희도 없어요. 기록 열람을 할 수는 없어서 다만 

만약에 조사 명령이 다른 조사관에게 있었다 그러면 그 조사관을 인터뷰 하죠. 그분의 조사 보고서 

자체는 (보기가) 어려워도 (직접) 물어봐서 더 내가 조사할 때 더 조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참고 

사항들 이런 것들 점검을 하죠. 아직도 종이 기록이기 때문에 이게 전자로 볼 수 없거든요. 전자

로도 볼 수 없고 하니까 이미 보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판사님이 다른 재판부의 기록을 보고 싶거나 조사 보고서도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문서 

송부촉탁 해서 보시기도 하세요. 같은 가정법원 내에서라면 그거를 요청하시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타 재판부 판사님이 하실 수는 없고. 아직 소년 형사 사건이 아직 종이 기록이어서 이걸 

그 기록 찾아서 가져오지 않는 한은 사실 그게 찾기가 사실 쉽지 않죠. 전자면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기 쉬울 텐데 지금 이 종이 기록 상태에서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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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처분 이후 아동에 대한 감독과 지원이 어려움

4호와 5호 처분 등 보호관찰 대상이 되는 소년의 경우 이후 삶의 회복을 위해 적절하고 

적합한 보호관찰이 매우 필요하나, 보호관찰 실무가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실효성 있는 소년 보호관찰이 생소하고, 재범률을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2만 3178명으로 2023년(2만 1857명)보다 6%(1321명) 

늘었다. 하지만 소년 보호관찰 업무 담당자가 부족하여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72). 집행 감독 제도가 있기는 하나, 아동의 현재 상황을 확인할 

방법이 적음. 법원 가사조사관을 통하여 아동의 현재 거주지나 재범 위험요소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것조차 법에 근거가 없어 타 기관에서 거부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소년이 보내질 기관 자체가 매우 적고, 지원 비용도 적어서 제대로 된 감독을 

할 수 없다.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살게 될 아동을 위한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동의 복리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때가 적지 않다.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믿고 보낼 수 있는 기관이 많이 없다는 게 제일 한계인 것 같고...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 예산도 많지 않고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해도 그게 아마 인가받기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은데.. 

시골이었으니까 주변에서 되게 반대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

법관)

“일단은 (시설) 수가 적고. 맨날 6호(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눈치 

엄청 보시고 자리 없고 거기서 아이가 조금이라도 사고 쳐서 내보내야겠다고 보낼 데가 없는데 

선생님들 맨날 그거 눈치 보고”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판사님들이) 기관에 빌면서 하시고.. 가끔 일한 경험으로 너 6호(시설) 가겠구나 싶은 때가 있거

든요. 판사님이 재판하시다가 일주일 미루실 때. (6호 시설에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72) 2025년 6월 기준 소년 보호관찰관 수는 228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2019년 37명이 증원된 결과이다. 

2025년 6월 기준 보호관찰관 1명당 평균 관리 인원이 54.9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32.4명) 수치를 크게 넘는 수치이다. 

출처 : 1인 평균 관리 54.9명…업무 과다 일상된 소년보호관찰관(2025. 10. 10.), 서울경제 https://

www.sedaily.com/NewsView/2DCM7N2QZ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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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을 우리가 주기 때문에 그걸 감독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감독을) 전문적으로 하게 하는 

게 좋겠죠.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렇게 같이 하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기관도 몇 개 없고 그 사람

들조차도 되게 소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못한다고 해서 자르기도(위탁취소) 되게 힘든데요.”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성인 보호 관찰하고 소년의 보호관찰 1인당에 들어가는 시간의 차이는 커야 되잖아요. 좀 적은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원이 법원 조사관이 없으면 보호 관찰관이라도 좀 

소년부를 따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니까.”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바. 소년범이 아닌 형제자매의 위험 인식해도 개입의 근거 부재

법원은 사건 당사자인 소년의 동거 형제자매도 비슷한 가정환경에서 다소 위험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를 소년을 둘러싼 환경 조사 결과를 통하여 종종 인지할 수 있다. 그러나 

소년사건에 대한 심리와 처분은 모두 재판에 회부된 해당 소년에 대하여만 법원이 개입

할 수 있기에 해당 형제자매의 복리와 환경 개선 등의 역할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라면 저희가 상담 보내거든요. 가족 상담으로 보내서 동생도 끼워서서 

(상담) 하기도 해요. 심리 상담이 있거든요.” - 현직 가사조사관 A

관련사례 : 부 사망 후 편모 가정(아들 2명). 모친 생업으로 인한 양육 공백이 컸고, 장남은 오토바이 절도 
사건에 방조로 연루되어 소년재판에 회부됨. 모는 삶에 지쳐 양육 의지가 낮았고, 차남도 비행 중임을 확인. 
법원은 1호 처분으로 평소 가족과 교류가 있던 지역 목회자 가정에 감호를 위탁하였다. 가사조사관의 조사 
및 차남의 의사 확인을 통해 형제가 모두 해당 위탁 가정에 살도록 하였다(물론 결정문은 해당 소년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음). 또한 담당 판사는 이 형제가 위탁가정에서 살면서 공동으로 지켜야 할 조건
으로 형제가 모두 흥미를 보이는 구기종목 활동에 등록하여 훈련에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병기하였다. 이후 
형제는 일정한 생활리듬을 갖추고 비행 또래와의 접촉이 주는 등 성행이 개선되었다. (현행 1호 처분에 
구체 조건을 덧붙이고 역할과 점검 방식을 문서로 분명히 하면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

사. 가사조사관의 지역별 편차가 심각

가정법원이 별도로 있는 지역은 가사조사관 제도가 비교적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3인지원이나 4인지원 등 판사의 숫자 자체가 적은 지역 법원의 경우 1명의 조사관이 이혼, 

아동보호, 가정보호, 소년사건 등을 구분 없이 다 조사해야 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한다73). 본원 지원 교류제도가 있고 간헐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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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있기도 하지만 절대적으로 인원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가사

조사관 인프라가 열악한 법원의 경우 가사조사관은 주로 이혼사건 조사에 시간을 쓸 수

밖에 없으며 소년사건 등은 제대로 조사하기 어렵다. 

“가정법원 단위 아니고서는 지방법원 지원은 아마 1인 조사관 체제고 판사님들도 사실 그런 상황

이어서.. 조사 명령이 그만큼 없겠죠. 사실 조사가 다 돼 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그래서 

이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사건이 저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지

조차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정보호 아동 보호까지는 손도 못 대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법원 내에서 해결하지 못하니까 보호관찰소든 뭐 다른 기관 통해서도 조사가 가능하니까 

아마 그쪽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 현직 가사조사관 A

“서울가정법원은 뭐 사람도 많고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 만약 상담을 보내고 싶어요. 상담 기관이 

많아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지방 아무리 이런 제도가 있어도 보낼 데가 없어요. 소년보호 아동

보호 가정보호를 분류해서 보조인을 뽑는 데는 서울 가정밖에 없거든요. 지역은 소년보호로 다 

뽑아서 소년보호 보조인한테 사건을 다 주는 거죠.” - 현직 가사조사관 A

3. 개선방안

가. 가사조사관 확충 및 처우개선

현재 고등법원 단위로 뽑는 가사조사관 선발과정을 대법원이 통일적으로 운영하며 초기 

역량강화에 지역별 편차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조사관 임용 이후 6개월동안 

법원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기는 하나 이후 각 고등법원급으로 흩어져 본원 지원간 교류 

이외에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상황이 지역 법원에 대한 인력 충원, 전문성 강화 방안을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73) 2025년 상반기 기준 전국 가사조사관은 229명에 불과하며,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비송사건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전국 57개 법원 중 속초･제천･의성･영덕･장흥･남원 등 6곳에는 조사관이 

전혀 없고, 인근 법원에서 1~2명이 순회 파견되어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당사자와 조사관 

모두 과중한 부담을 겪고 있다. 

출처 : “가정의 아픔 외면 말라” 가사조사관 3배 증원 절실(2025.10.24.), 여성신문, https://www.

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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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년 집행감독의 실질화

소년사건에서 가정법원의 개입은 집행감독을 통하여 비로소 완성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형사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검사가 하는 것(형사소송법 제460조)과 달리 

소년보호재판은 보호처분 결정 후 집행지휘권이 판사에게 있기 때문이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처분 및 부가처분 결정 이후에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이 실효성 있고 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보호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는 

방식으로 보호처분 등에 관한 집행 지휘권을 행사한다. 특히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보호

처분 중 1호, 6호, 7호의 보호처분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자 또는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각 처분을 변경 또는 연장할 수 있다(소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제37조 제1항 단서).

1호 처분에 대한 집행 감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체는 위탁기관과 위탁보호위원

이다. 기관에 아동이 위탁보호되는 숫자가 제한적이므로 대부분은 아동은 가정이나 지역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위탁보호위원74)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탁보호위원이 아동을 만나 

아동의 현재 상황을 살피고 법원의 처분 내용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제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정말 중요한 분들이 위탁 보호위원이에요. 관찰하시고 아이들을 밀도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

이잖아요. 법원에서도 보시고 엄마 아빠랑 좀 갈등이 있거나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방임하거나 

그러면 위탁 보호 결정을 하시는데 SPO 분들이 많이 하세요. 사회복지사 분들이 해주시는 것도 

좋은데 아이가 너무 어리고 집에서 좀 방치되어 있고 청결이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이 되고), 

조금 큰 친구들은 경찰분들이 많이 해 주시면 더 도움이 되요.”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4호나 5호 처분에 대한 집행감독은 보호관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보호관찰의 대부분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동에 특화된 보호관찰 실무를 따로 마련하기는 인력이나 

예산 상황상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다.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수행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보호 관찰 기간을 불성실하게 보낸 아동의 경우 보호처분 변경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구속력은 가지는 처분이다.

소년부 판사에 의하여 직권으로 개시되는 집행감독 사건의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판사는 

74) 신병인수 위탁보호위원과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으로 나뉘며, 신병불인수 위탁보호위원의 위촉

장에는 통상 “귀하를 소년심판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른 보호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할 위탁보호위원으로 위촉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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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75)하고 있다. 이 조문에 근거를 두고 지 

집행 과정 중 필요한 경우 소년부 판사가 조사관과 위탁받은 자 등과 함께 사례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지침 또는 실무 매뉴얼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아동 반복 진술 방지 등을 위한 조사결과 공유 방안 마련

이혼 사건과 아동보호사건(아동학대) 또는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이 동시에 다른 사건 

번호로 진행되는 경우 또는 이혼 사건이 종료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소년사건이 개시된 

경우 등 한 가정을 둘러싸고 가정법원 관할 사건이 여러 개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현재 실무상 해당 절차 안에 가사 조사나 아동에 대한 조사 결과지는 재판부 간의 문서

송부촉탁(주로 기록 전부를 송부받을 때)이나 사실조회(주로 기록 중 일부 문서가 필요할 때)를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해서 받아보고 참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물론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이나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소요되며 동일 아동에 대한 반복 조사를 막을 

방법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향후 대법원 예규 또는 가사조사관 실무 관련 지침을 통해서 법원이 동일 가정에 대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판사가 조사명령을 하거나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아동에게 이와 관련된 가사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간이하게라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법에 따라 심리 비공개원칙, 기록 및 증거물에 대한 열람과 

등사의 엄격한 제한, 검사의 항고권 배제 등 이혼 사건이나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과는 

달리 더욱 비밀 유지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게다가 이혼 

사건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 아동보호사건과 가정보호사건 그리고 

소년 사건의 경우 종이기록으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가사조사관은 고등법원 단위로 선발되는 법원공무원으로서 훈련과 교육을 마친 

75) <소년법>

제36조(보고와 의견 제출) ① 소년부 판사는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을 한 경우에

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에 관한 보고서나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소년부 판사는 조사관에게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처분에 관한 집행상황을 보고하

게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탁받은 자에게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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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관내 법원에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하는 조사보고서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수기가 아닌 컴퓨터로 작성되기 때문에 파일로 생성되는 자료이다. 가능한 

방법을 마련한다면, 이를 법원 내부 구성원만 접근할 수 있는 코트넷에 저장하여 관리대상

으로 삼을 수 있다. 이 중 한 가정에 대한 복합적인 사건이 타 재판부나 재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참고용으로 재판부(소속 조사관 포함)에서 해당 가정에 대한 다른 가사조사관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부용으로만 열람하게 한다면 사법행정낭비를 줄이고 다각적 검토를 

기반으로 한 재판부의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민한 사항은 전화해라 저는 그렇게 (기록에) 남겨놓기는 해요. 전화하고 아니면 메일로 보내

든가 그리고 그냥 나머지 부분은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조사 

보고서 같은 경우는 조사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되거든요.” - 전직 가정법원 부장판사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동보호사건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하면서 가사사건이 들어온다

든가 이런 것처럼 각 사건이 아동보호 사건이나 가정폭력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각자 별개의 

사건이지만 한 가족이 연결된 사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되고 있어요. 실제로 (중략) 재판부가 각자 개별적이어서 각자 움직이고 있거든요.” - 현직 가사

조사관 C

라. 처분 종류의 다양화 및 구체적 처분 가능성 확대

현재 열 가지의 소년보호처분 사이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법개정을 통한 처분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실제 소년보호처분 다양화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다76). 

“9호(단기 소년원 송치)랑 10호(장기 소년원 송치)랑 6개월 2년, 이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기간을 1년짜리를 만들든지 기간을 다양화 했으면 좋겠다.”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지금 소년부 아동보호 가정보호는 그냥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판기라고. 그러니까 그 처분이 

그 가족에게 딱 적합한 옷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기성복에 맞히는 것 같은 거죠. 자폐 성향도 있고 

이런 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의 경우에는 자판기 안에 안 맞거든요. 그럼 사회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모아서 이 아이에게 맞는 사례관리에 가까운 맞춤형 옷을 입혀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판기처럼 몇 호 처분할 거냐? 이렇게 하고 있죠.” - 현직 가사조사관 C

76) 윤해성, 장석영, 한민경, 이정주, 강지명(2022). 시대 변화에 따른 소년법 및 관련규정 개정방안 

연구: 목적과 대상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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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다양화 방법에 대하여는 여러 주장이 있으나, 이 연구는 형종･처분의 외형적 

다양화 논의를 확대하는 대신, 가정법원이 현재의 보호처분 틀 안에서 소년의 삶을 실제로 

변화시키는 집행설계를 정교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특히 집행감독을 개시할 

때 세부적인 –그러나 아이의 성행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한 – 특별 이행조건77)을 일정부분 

병기할 수 있도록 실무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하고 집행 

감독 과정에서 이를 필수적으로 확인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이후 그 세부사항에 대한 

77)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내릴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은 아래와 같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보호관찰 대상자의 준수사항) ③ 법원 및 심사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또는 결정의 고지를 

할 때에는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범죄의 내용과 종류 및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으로 따로 

과(科)할 수 있다.

1.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2.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 지역･장소의 출입 금지

3.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 금지

4.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5.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6.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7.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8.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10.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대통령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 운전을 하지 않을 것

2. 직업훈련, 검정고시 등 학과교육 또는 성행(性行: 성품과 행실)개선을 위한 교육, 치료 및 처우 

프로그램에 관한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를 것

3. 범죄와 관련이 있는 특정 업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

4. 성실하게 학교수업에 참석할 것

5.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

6.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 또는 보관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할 것

7. 가족의 부양 등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할 것

8.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생활상태, 심신의 상태, 범죄 또는 비행의 동기, 거주지의 환경 

등으로 보아 보호관찰 대상자가 준수할 수 있고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개선･자립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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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까지 고려하여 집행변경이나 취소신청 등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실상 강제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특별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면은 그걸 당신이 위반했으니까 조금 더 처분을 ‘연장한다’ 

이런 근거는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 현직 부장판사 (가사소년 전문법관)

“보호 관찰 중에 보호 처분 변경 신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되는 듯 합니다. 판사님이 4호 

5호 처분하실 때 기재하시거든요. 특별 준수 사항처럼. 그리고 아이들이 서약서 쓸 때 뭐뭐 안

할지 써요. ‘야간 외출 제한’은 흔하고, ‘교육받을 때 뭐를 하라’고 하면 근거도 되니까. (중략) 보호

관찰소 관찰관님이 아이들을 확인하시다가 (특별 조건 이행)을 확인해요. 이를 근거로 보호 처분 

변경 신청이 꽤 이루어지는 편이에요.” - 현직 소년사건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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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 절차 및 관련 법규정

2014. 10. 15. 법률 제12777호로 개정된 민법에 따르면, 친권의 부적정한 행사에 대하여 

친권 상실만을 규정하던 기존의 극단적인 규정을 벗어나, 미성년자녀의 복리실현을 위하여 

친권자의 친권행사에 대한 국가 개입을 단계적･선택적으로 구분하여 완화된 제한형식을 

입법하였다78).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범죄처리절차의 단계별로 각 임시조치

(동법 제19조), 보호처분(동법 제36조), 피해아동보호명령(동법 제47조)에서 친권의 제한과 

일시정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9조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학대중상해 또는 

상습적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의 친권상실 선고 청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친권 상실 선고의 청구와 후견인 선임 청구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동법 제18조, 제19조), 결국 이는 민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친권의 

제한 등이 있는 경우, 아동의 복리와 최상의 이익 실현에의 공백이 예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이러한 아동의 복리실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미성년후견제도가 운용

되고 있다.

한편, 시설미성년후견법은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을 포함하여 동법 제2조 제1호의 

각목79)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1조).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하며,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위의 내용을 준용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3조).

78) 김민지(2014), 친권정지･제한제도에 관한 민법일부개정안의 소개 및 검토, 법학논총, 제27권 제2호, 

17쪽
79) <시설미성년후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노숙인

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통합적 관점에서 본 가정법원 아동 사건 실무의 개선과제

134

<시설미성년후견법 정리>

후견인의 사유 후견인이 되는 경로 후견인의 직무와 책임

고아인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 보호시설 소재지 자치단체장
에게 신청

∙ 관할 자치단체장이 후견인 
지정

∙ 민법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따라서 민법 제938조 
제1항의 법정대리인이 되고, 제945조, 제949조의 
직무와 권한을 보유함.

∙ 후견인에 대해서는 가정법원의 법적 감독권한이 
미치지 않음.

∙ 후견인의 감독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음

고아 아닌 미성년자가 
보호시설에 있는 경우

∙ 보호시설이 소재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의 일시정지 등과 병행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음.

∙ 친권자가 있을 경우 친권의 일시정지 등이 수반
되어야 한다면, 그에 따라 후견인의 권한과 책임이 
달리질 것임.

∙ 후견인에 대해 가정법원의 법적 감독권한이 미치는
지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음.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권한을 법률적으로 

명시하여, 전면적 미성년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아닌 “직무대행”수준으로 그 권한을 한정

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

하는 사람은 피해아동 소유 재산의 보존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5항은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민법 제949조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는 후견인의 

재산관리권과 대리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친권(후견권)의 상무(常務)에 해당

한다 할 것이다. 또한,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선임에 있어, 아동보호

심판규칙 제27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권의 제한 등의 임시조치와 동시에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민법상의 미성년

후견인의 선정에 있어 가사비송절차를 통하여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여 심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는 후견직무대행에 가까운 취지로 규정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여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한 미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는 근거법률과 

사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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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률을 기준으로 정리한 미성년후견의 개시 사유80)>

근거법률 사유 보호의 성격

민법 제928조

∙ 친권의 부재
∙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 친권의 일부제한과 일시정지

민사법적 보호

시설미성년후견법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 없는 경우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지만, 후견인이 

필요하여 법원에 후견개시 청구를 하는 경우
행정법적 보호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 제19조, 
제36조, 제47조

(+ 제12조)

아동학대 범죄가 있고,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임시조치가 있거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보호처분이 있거나
∙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피해아동보호명령으로서, 친권상실･친권의 

일부제한･친권의 일시정지가 있는 사안

형사법적 보호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에 대해 그 후견사무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후견

감독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를 말함), 그 밖의 이해관계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하고, 미성년후견인

에게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해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민법 제954조). 

한편,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인에 대한 미성년후견감독사건을 개시할 수 있는데, 미성년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하며, 후견인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후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940조의6제1항). 미성년후견감독인은 피후견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대해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행위 또는 처분을 

할 수 있고(민법 제940조의6제2항),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에 

관하여는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한다(민법 제940조의6제3항). 미성년후견

감독인은 언제든지 후견인에게 그의 임무 수행에 관한 보고와 재산목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피후견인의 재산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민법 제953조). 가정법원은 미성년후견

감독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임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미성년

80) 제철웅(2016),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 자기 폐쇄적 민법연구 실태

의 반성을 겸하여-, 법학논총, 제36권 제1호, 397쪽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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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감독인은 사임청구와 동시에 가정법원에 새로운 후견감독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민법 제939조 및 제940조의7).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

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미성년후견감독인을 변경할 수 있다(민법 제940조 및 

제940조의7).

2. 현행 법제도의 문제점

가. 미성년후견제도의 실무상 문제

(1) 후견인 선임상의 어려움

아동의 복지를 위하여 친권자 또는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친권 제한 등이 꼭 

필요한 상황임에도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친권 제한 등의 명령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실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성년후견과 달리 아동에 

대하여 포괄적 권한을 가지는 친권자의 역할을 대신할 미성년후견인을 선정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를 부담하는데(민법 제945조, 

민법 제913조), 여기서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교양의 의무라 함은 미성년자의 양육을 

위하여 미성년자를 위험이나 곤란이 미치지 않도록 잘 보살펴 돌보고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쳐 인격을 길러주는 등의 역할을 뜻하며, 미성년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자, 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의미한다. 

성장과정 중의 존재로서 건전한 성인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양육이 필수적인 미성년자에 

있어 후견인의 역할은 그 범위가 넓은 것은 물론이고, 그 책임도 상당하여 친인척 등을 

제외하고 선뜻 미성년후견인을 자처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다81).

(2) 고아가 아닌 시설미성년후견인 지정 시에 친권의 정리 필요성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선임되지 않지만, 시설미성년후견법상 

81) 같은 취지로, 윤우일(2020), 미성년후견제도의 개선을 위한 제안, 아주법학, 제13권 제4호, 4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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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있더라도 후견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제3조제3항). 이 

때문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들은 시설장이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더라도, 

몰래 이루어지는 친권자의 친권남용행위를 막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친권자가 있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시설의 장이 미성년

후견인이 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친권을 상실시키거나 제한 또는 정지시킨 후에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절차를 이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3) 전문가 후견인의 한계

미성년자의 친권･후견권이 미성년자의 신상 전반에 미치는 이유는 친권자 등이 미성년자와 

함께 동거하며 양육하면서 정서적인 교류를 하고 적절한 지도와 교양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는 애초에 그러한 목적이 아닌 후견인에게 특화된 

“전문성”을 이유로 선임된 것이므로, 동거를 하거나 양육･보호･교양의 의무를 행하기보다는 

특정한 전문적 직무에 있어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특히 전문가 후견인은 

미성년자와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음에 비추어, 실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있다면 전문가 후견인과 실제 양육자 간에 명확한 권리의무의 분배를 통하여 책임소재를 

정리하고, 전문가 후견인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전문가 후견인 제도는 자신이 가진 “전문가”로서의 역량이 미성년자를 위하여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둘러싼 다양한 결정에 있어서 전문적인 식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전문가의 역량이 필요한 미성년자인지 여부에 있어서는 미리 가정

법원을 통하여 충분히 조사되어야 하고, 이에 걸맞는 전문가 후견인이 선정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민법상 미성년후견인은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특정한 업무영역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후견인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필요한 다른 부분의 보호에 상대적으로 미흡

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문가후견인 1인이 미성년자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에서의 보호자 역할을 담당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전문가후견인은 자신이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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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정 부담의 문제 

미성년후견인의 후견에 대한 보수는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수여되며(민법 제955조),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역시 미성년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된다(동법 

제955조의2). 따라서 미성년자가 자신의 명의로 이와 같은 보수와 비용을 감당할 정도의 

재산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전문가 후견인은 사실상 자신의 비용을 들여 후견사무를 담당

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적 부담으로 인하여 전문가 후견인 선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와 다름없는 막중한 의무를 부담

하면서 재정적 부담까지 지게 된다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려는 자를 찾기도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질의 보호가 

이루어지기 어렵다82). 

3. 개선방안

(1) 시설미성년후견법 개정 소요

한편, 2021, 12, 21, 법률 제18615호로 개정된 시설미성년후견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후견인의 허가가 있기 전이라도,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시설미성년후견법>
제3조(후견인)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인 고아에 대하여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견인을 지정한다.
③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2) 같은 견해로 박상호･예철희(2010), 미성년자후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공공정책연구, 제27집 

제2호,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30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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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까지 후견인이 되기 위하여 신청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임시로 후견인 역할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1. 금융계좌 개설 및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 수술, 입원･퇴원 등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3. 입학, 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는 일본의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일시보호시에, 친권자 등의 공백을 입법적으로 해결한 형태라 할 것이다. 다만, 현행 우리

나라 법률체계는 아동학대의 경우에 있어,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이 병행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 곧장 아동복지법 및 시설미성년자후견법에 

따른 임시 후견(대행)의 절차를 상정하여 이행하기 위해서는 실무적인 매뉴얼과 지침이 

마련되어야 하고, 실무적인 안착을 위하여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설미성년후견법상의 이상과 같은 임시 후견(대행)은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을 

신청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의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대하여 시설장이 적극적으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므로, 해당 조문이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2)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 개정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를 후견직무대행자로 해석하는 것을 전제로,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는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선정될 수 있는 자로“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으로서 중접척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누구도 이러한 직무를 맡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그 범위를 축소하고 오히려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수 있도록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을 특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고, 여기에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역시 포함되며(아동

복지법제4조, 동법 제22조 참조), 그 중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관할지역 내의 아동

학대 신고체제를 운영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며, 피해아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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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주체이므로, 피해아동의 친권 공백에 대응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 제23조에의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으로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 범위를 축소하여 명시함으로서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친권 

제한 등의 임시조치를 활성화하고, 후견권 공백의 위험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 2023년 발표된 정부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83)에서도, 유기아동의 

경우 후견인을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자동지정되도록 하는 방안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3) 시설미성년후견법상 친권 및 후견관련 조치에 가정법원 개입의 필요성

아동이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시설 등에 보호되는 경우에 있어 실무적으로 가정법원이 

해당 상황을 모두 파악하여 사법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 한편, 아동의 

가정 외 분리보호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소외는 이후 시설에서 보호되는 아동에게 있어 

친권의 제한이 필요하거나 후견이 필요한 경우 등 보호공백 발생시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의 

개입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설미성년후견법의 경우, 고아가 아닌 미성년자에 있어 후견인 지정을 신청의 영역으로 

남기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통제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후견인을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공공후견 정책

2023년 정부는, 지자체의 보호대상아동 후견인 선임 신청 미활성화, 유기아동 후견인 

선임이 어려워 입양 등 보호조치 지연이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시군구청장의 후견인 

선임 신청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84).

해당 정책의 내용으로, 유기 아동의 경우 후견인을 관할 시군구청장으로 자동지정되도록 

하고, 위탁부모에게 제한적 법정대리권한을 부여하며, 아동복지･법률전문가 등을 공공

후견인으로 위촉하여 시군구청장으로 하여금 법원에 해당 공공후견인을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청구하도록 하며, 후견감독인으로서 시군구청장이 선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 바 있다. 

이상의 공공후견제도는 후견이 필요한 경우 국가의 공공후견인 양성 제도를 활용하여 

83)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3쪽
84) 보건복지부(2023), 보호대상아동 후견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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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된 공공후견인을 정부의 비용으로 선임하여 지원하는 제도로85), 보호대상아동 중 

특히 아동학대 피해아동으로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고, 가정법원이 친권 제한 

또는 정지까지 검토하여 개입할 수 있는 경우에 공공후견인을 선정하도록 한다면 피해

아동의 친권 공백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때 공공후견인의 권한은 일상

생활에 대한 지원에 한정되어야 하며,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는 별도의 조사절차를 

거친 후 후견인 선임 결정을 내리도록 하여야 한다. 

85) 현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발달장애인 중 특정후견을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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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제에서 아동의 의사를 듣도록 하는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기능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아동의 운명과 미래를 결정하고 아동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혼의 양육권, 친권 관련 재판, 가정분리 및 복귀, 가정폭력 등의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아동은 오히려 소외되어 있다.

또 어떤 가사사건에서도 보일 수 있는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법원은 보호하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지나가면 그 아동이 다시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직권으로 발동했다는 

재판부도 있었지만 그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힘들고 용감하게 아동을 위해 해낸 성과이다. 

그러나 그렇게 놓친 아동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 아동은 어떤 삶을 견뎌야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가정법원의 사건은 그 아동에게는 어쩌면 제도적으로 스크린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었다.

이런 점에서 이상과 같이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지는 현행 아동학대, 이혼, 가정폭력, 

소년보호, 후견 사건에서 아동 관련 법령과 실무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동권리 보장과 

통합적 관점에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이상적인 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개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인터뷰를 

통해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였고 실제 곧바로 적용될 수 있는 수준의 개정법률안까지 연구

하였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여 개정된 법률안이 실제 운용될 때 필요한 부분을 

짚어냄으로서, 제도가 잘 운용됨으로서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도모하였다. 특히 사회적 

약자와 관련된 제도들은 예산당국이 효율성을 문제삼아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음으로서, 

그 제도 자체가 문제가 되어버리는 것을 보아왔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에서 도출된 대안

들은 충분한 예산을 통해 유의미하게 기능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국의 법체계와 운영 방식은 미국과 차이가 있어 이러한 시스템의 직접적 도입은 

어렵다는 점이 지적된다86). 따라서, 아동을 위한 가정법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관련 

모든 법령을 검토하고, 필요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가정법원이 위기 상황에 처한 아동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86) 2022년에 윤석열 정부 공약으로 발표된 “통합가정법원”의 모델은,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을 

통합 처리하는 한편 아동학대, 가정폭력, 연인폭력 등 아동과 가족에 관련된 가족법과 형사법사건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법원을 의미하였다. 통합가정법원 신설…‘가사전문 조사관 확충’필수적(2022.

7. 7.),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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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강조한 대안의 특징 및 향후 과제는 아래와 같다.

첫 번째로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동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법정대리인이나 법원이 아동이 아닌 다른 주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한 사정으로 

아동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아야 함을 원칙으로 생각하여 대안을 마련하였다. 물론 아동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 파악에 어려운 점이 있기에, 절차보조인과 

같은 제도, 가사조사관의 확충, 관련자들의 전문성 확보를 강조하였다. 그런 점에서 아동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향후 과제로서 아동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방법, 툴, 교육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관련자들이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여 판단을 내릴 수 있을 정도까지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는 숙지과정을 어떻게 해당 

직역교육과정에 포함시키고 평가할지까지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강조한 점은 피해아동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 소년보호처분 등 법원이 

아동과 관련하여 할 수 있는 조치, 처분의 다양화이다. 법원은 파악한 아동의 의사와 가사

조사 등을 바탕으로 맞춤형 솔루션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의사를 파악하고 가사

조사를 심도있게 한 후, 다시 기성복과 같은 솔루션을 내릴 수밖에 없다면 문제해결은 

요원하게 될 것이다. 또 판사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각으로 아동을 바라보고 그런 속에서 

내려진 어떤 결정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 때 의지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인바, 이는 가정법원의 특성상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개선방안이다. 항상 모든 처분이 

처벌과 연결되고 모든 사건을 8~10개 종류의 처분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해결보다는 

처벌과 연결해서 문제가 반복되게 만든다. 그런 점에서 더 많은 종류의 구체적 조치와 

처분,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한 위탁기관의 발굴, 지역적 편차의 해소, 보호

기관･상담기관･치료감호기관･지원기관 등의 확충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연구, 특히 지역별 균형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 연구가 절실하다.

세 번째는 정보의 공유 부분이다. 가령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그 동생도 보호사건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이혼사건은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이 있는 등 여러 사건이 복합

적으로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매번 가정에 대한 가사조사를 다시 하는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도 있지만, 기존 조사를 토대로 추가조사를 하게 되면 좀더 풍부하고 

판단이 더 나은 결과로 향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87). 또는 가사조사를 1인이 하기보다 

87) 이와 관련하여 가사조사의 결과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현재 실무상은 문서송부촉탁 

또는 사실조회를 통한 공식적 요청을 통해 참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한다. 가사조사의 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절차지연 및 중복적 조사를 방지하고 가사조사관의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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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제로 운영하거나 공동으로 결론을 내려 의견서를 쓰게 된다면 조사관의 경력이나 선입견

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줄어들어 더욱 아동보호에 적합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가사조사관의 수를 대폭 늘리고 처우개선을 통해 능력있고 경력이 많은 

가사조사관이 퇴직하지 않고 오래 남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네 번째는 철저한 전문성이다. 아동문제에 대해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당국

이나 정치적 입장들을 마주할 때마다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아동의 특수성은 실제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매우 어려운 점이며, 그 의사를 파악하고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것도 쉽지 않다. 누구나 아동이었고, 아이를 키워봤다거나 아동을 만나보았다는 이유로 

쉬운 듯이 말하나 결단코 매우 어렵고 섬세하며 전문적인 영역이다. 이에 법관, 가사조사관, 

전문기관, 절차보조인 등이 아동에 대해 철저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 전문성에 합당한 수당이나 보수를 지급할 것을 과제로 강조하고 싶다. 약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제도일수록 실력있는 전문가들이 제도 속에 안착하고 오래 종사하여 그 역할을 

해주어야만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는 그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이른바 ‘통합가정법원’에 대한 연구를 

장기적 과제로서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행 법체계, 

법원, 관련 인프라의 상황을 보았을 때 단기적인 대안으로 보기 어려워 이 연구의 논의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장기적인 과제로서 통합가정법원으로서의 법원체계 및 구조의 정립, 

법원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차원을 달리하는 지원과 확대, 관련 법령의 제개정, 전문가의 

육성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만, ‘제2장 아동학대사건에서의 아동에 대한 가정

법원의 개입과 지원’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처벌법상의 피해아동보호명령에 있어 판사의 

직권 개시 규정은, ‘통합가정법원’의 향후 논의를 이끌어감에 있어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법원이 아동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관련사건을 개시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아동보호체계로서의 ‘통합가정법원’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2장 제3절에서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개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검토되었던, ‘법원 

아동과 가정에 대해서 깊이있고 입체적인 이해에 도움이 되는 측면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당 

재판부나 가사조사관이 선입견을 가질 수 있으며, 새로운 시각으로 아동과 가정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공유가능하게 하거나 참조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이에 향후 대법원 예규 또는 가사조사관 실무 관련 지침을 통해서 법원이 동일 가정에 

대하여 이미 확보하고 있는 자세한 조사 결과를 내부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참조여부 

및 범위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의 재량으로 하는 것을 제안해본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법원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변경, 재판부 및 사조사관의 실무상 경험에 기반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가사조사기법이나 가사조사관의 운영방식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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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의 사무분담’,‘일반 법원에서의 직권 개시 후의 가정법원 이송’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보호체계의 게이트웨이로서 가정법원의 사건 ‘인지’방안 등의 문제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추가적으로 이주배경아동, 장애아동, 트라우마가 심한 아동,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동, 

중독이 있는 아동 등 특수한 상황의 아동에 대한 부분도 충분한 연구를 통해 법원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가정복귀, 양육권결정 등을 대비한 양육지원, 

양육교육 등을 더욱 전문적이고 구체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집행감독, 현황조사 등을 

대비한 평가툴이나 판단방법에 대한 연구도 더 깊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소년

사건의 경우 그 배경에는 거의 대부분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이 현장의 의견

인데, 이를 법원에서 발굴하거나 법원에서 아동이 이를 털어놓기가 쉽지 않는바, 이 배경

까지 조사하고 그 솔루션을 찾아 궁극적인 재발을 방지하고 교육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행감독 및 지원까지 추적하는 종합적 프로그램도 법원이 사법심사와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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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9. 보고서에 대한 간담회 영상 큐알코드

1. 아동학대, 무조건 분리가 답일까?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진짜 보호

2. 이혼 가정폭력 사이 아이는 어디에 있나?

3. 소년 사건 보호를 넘어 회복으로, 가정법원 소년 보호 사건과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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